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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공터나 빈집을 활용한 경미한 건축신고 방식의 건축행위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점영역 반경 100m 이내 건축행위는 가흥택지지역이나 영주시 동지역 평균 건축행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축 행위 규모는 건축물 신고건수 1건
당 건축연면적 혹은 증축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한 번의 인허가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수반하는지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신고사항으로 분류되는 면적기준은 신고, 증축의 경우 100㎡이하, 

용도변경의 경우 500㎡이하로 지정되어 있다. 거점영역 반경 100m 이내의 신고사항으로 분류되는 
건축행위는 가흥택지지역이나 그 외 영주시 동지역보다 비교적 적게 일어나고 있으나, 건축행위의 
구성비중이 다양하고 소규모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6] 건축물 신고행위 현황(2015~2025)
출처 :  영주시. (2025). 건축물 인허가 현황(2015~2025). 영주시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Ÿ 기초생활인프라의 접근성 변화188)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평균 접근거리가 가장 많이 개선된 시설은 도시
공원 시설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은 2015년 25개소에서 5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접근거리

는 2015년 1,260m에서 992m로 약 11% 줄어들어 평균 접근거리가 가장 많이 개선된 시설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기초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은 2015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좋아진 수준이다. 전체 14개 시설 

188) 격자인구데이터는 국가통계지도에서 제공하는 2015년 10월, 2024년 10월 연령대별 격자인구 100X100m를 활용하여 작성했
다. 2024년 10월 격자인구 데이터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데이터와 비교하여 97.2%의 설명력을 가지는 데 반
해, 2015년 10월 격자인구데이터의 설명력은 45.2%에 불과하여 2015년 기초생활인프라 접근거리 결과값의 신뢰도가 낮다. 
2015년 10월 격자인구데이터의 설명력이 낮은 것은 2015년 당시 데이터 구축의 기준이 미흡하고 디지털화된 자료의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특히 집합주택 밀집 지역의 인구데이터가 누락된 데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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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0개 시설에서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생활편의 및 여가관련 인프라 접근성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189) 

[그림 4-17] 도시공원의 접근성 변화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도시공원정보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12890/standard.do(2019년, 2024

년)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015년 도시공원 현황은 2019년 도시공원현황 데이터를 참조하고, 2015년 시점의 위성사진(영주
시 내부자료)을 대조․분석하여 추출

189) 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은 격자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격자인구-거리값이 누락된 지역은 평균값이 높아지는 왜곡이 있을 
수 있어 초등학교, 경로당처럼 집합주택 인구가 큰 영향을 주는 시설은 왜곡 폭이 크고 공원, 공영주차장 등 격자 분포가 고르게 
반영되는 시설은 영향이 작게 나타나, 평균 접근성 개선의 폭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좋아진 수준으로 분석된다.

연번 구분 개소 수 평균 접근거리 최소 
접근거리*2015년 2024년 2015년 2024년 증감율(%)

1 교육 유치원 14 12 658 691 5.05 333m
2 초등학교 8 8 827 684 -17.24 500m
3 학습 도서관 7 8 1,746 1,591 -8.88 1,125m
4 돌봄 어린이집 37 30 456 425 -6.80 167m
5 경로당, 노인교실 107 107 343 354 3.12 500m
6 복지관 4 5 1,725 1,678 -2.74 8.4km
7 생활

편의
소매점 28 40 1,188 1,054 -11.31 750m

8 문화
여가

공공체육시설 13 22 1,517 1,410 -7.05 750m
9 문화예술회관 3 4 2,409 2,143 -11.07 8.4km
10 휴식 공원 25 50 1,260 992 -21.29 750m
11 의료 의원 93 95 1,468 1,308 -10.85 750m
12 약국 67 37 1,339 1,320 -1.46 750m
13 공공의료시설 3 3 1,916 1,863 -2.76 8.4km
14 교통 공영주차장 29 48 1,267 1,195 -5.66 750m
합 계(평 균) 438 469 (1,294) (1,193) -7.80
* : 최소접근거리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접근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적용
※ 개소 수는 [표 4-45]의 기초생활인프라 개소 수를 의미
※ 일반성인(4.5km/h), 노인(3.0km/h), 유아(2.0km/h)를 바탕으로 도보 접근거리를 계산
출처 : [표 4-44]의 구분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4-52] 기초생활인프라 평균 접근거리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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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중교통 접근성 변화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약 10%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
났다. 2015년과 2024년의 공공건축물은 총 67개소에서 122개로 증가하였으며, 개별 공공건축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버스노선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2015년 평균 175.3m에서 
2024년 156.6m로 약 –10.7% 가량 줄어들었다. 읍면동별로는 가흥신도시가 위치한 가흥1동이 –
31.3%로 가장 접근성이 많이 개선된 지역으로 나타나며, 영주1동은 접근거리가 오히려 길어진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주1동에 기존 12개소에서 2024년 38개소로 공공건축물이 매우 집중되어 증
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4년의 대중교통 노선으로부터 공공건축물까지의 평균 
접근거리는 156.6m로 도보 5분 거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대중교통 노선 변화에 따른 서비스영역의 확장
출처 : 영주시. (2020). 지속가능 영주 발전전략 진행점검회의 보고서 내 대중교통여건 종합분석도. 영주시. p.51; 공공데이터포털. 영주

시 버스정류장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63311/fileData.do (검색일: 2025.4.29.)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구분 2015년 2024년 증감율 (%)
개소수 건축물까지의 

평균거리(m)*
공공건축물 개소수 공공건축물까지의 

평균거리(m)*
상망동 4 173.3 5 146.3 -15.6 
하망동 4 146.9 5 130.3 -11.3 
영주1동 12 112.2 38 145.4 29.5 
영주2동 12 219.7 22 196.8 -10.4 
휴천1동 4 164.3 3 154.6 -5.9 
휴천2동 11 106.2 18 103.9 -2.2 
휴천3동 9 119.7 14 127.8 6.8 
가흥1동 4 302.8 7 208.0 -31.3 
가흥2동 7 232.7 10 196.5 -15.6 
합계(평균) 67 (175.3) 122 (156.6)
* : 건축물까지의 접근거리는 영주시 버스정류장 위치로부터 공공건축물까지의 최근접거리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별 평균거리
(m)를 분석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영주시 버스정류장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63311/fileData.do (검색일: 2025.4.29), 

2019 및 2025년 데이터와 공공건축물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4-53] 공공건축물의 대중교통 접근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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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내버스 노선의 변화와 함께 대중교통의 서비스영역도 함께 변화하였으며, 2024년 대중교통 
서비스영역에서 가흥1동과 영주1·2동의 서비스가 집중되고 공공건축물의 증가가 집중된 영주1·2동 
일대와 가흥신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90)

Ÿ 경관 및 보행환경 및 운영·유지관리 만족도191)

공공건축물의 경관적 측면이나 주변지역으로의 경관 파급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공건축물의 질과 공공건축물을 통한 경관개선 효과는 공무원, 시설관리 담당관, 이용주민을 포함 
총 15명의 응답자 중 14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192)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의 경우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 개선 요구가 있으며, 시설
관리담당관과 주민의 경우 그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193) 실제 시설을 이용하
거나 관리하는 시설관리담당관과 시민들은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운영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시청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시설관리담당
관과 주민은 ‘불만족’ 응답이 ‘만족’보다 더 많아, 실제로 시설을 직접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일수
록 시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불만족 응답이 높았던 주요 이유는 건축 설계과정에서 상징성과 공간미를 강조한 결과 공
용공간이 넓은 반면, 실제 활용도가 높은 민원실, 열람실 등 기능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공공시설 
외관에 유리입면을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냉난방 유지비용 증가와 유리 입면 관리의 어려움 등 운영관
리 측면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공간의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함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특정 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 이동이 일상화된 지역 특성과 영주시 전반의 주차 수
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194)195)

이는 미적 공간구성과 경관개선에 치중된 디자인 관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이용자의 실제 사용행태와 
기능적 요구를 반영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관리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공
간 설계에서 외관의 상징성이나 도시 미관적인 측면의 개선이 우선되었으나, 실제 공간활용도나 시설
운영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 

190) 대중교통 노선의 서비스영역에 대하여 Qgis의 ORS Plugin을 활용하여 도보 5분거리(250m)서비스영역을 도출한 결과
191) 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공공데이터로는 확인이 어려우며 연구 특성상 10년간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적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해당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했다.
192) 영주시청 허가과 담당관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이나 주변지역 개선에 엄청 효과적이죠. 공공건축물이 변화

하면서 영주는 공공건축물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193) 심층면담 결과, 공무원 4명 중 2명, 시설담당관 4명 중 3명, 주민 7명 중 4명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만

족 응답은 전체 15명 중 2명에 그쳤다.
194) 노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담당관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생기고 도시에 공공건축물들이 늘면서 외

관이 깨끗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노인복지관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식당공간도 부족하구요. 애초
에 식당을 50명 기준으로 만들었대요. 지금 하루에 160명씩 대기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앞으로 영주시가 고령화가 
될 거니까 규모를 좀 크게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미래 예측을 좀 하면서 만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크죠.”

195)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 이용 주민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 건물에 주차면이 4면밖에 없
어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공공건축을 할 때는 진짜 다른 걸 다 제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
함을 먼저 생각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해요. 영주시 안에 공공건축 거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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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안전성 및 쾌적성

Ÿ 주거환경 만족도

영주시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거환경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
과,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만족도가 상승한 구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
다. 영주시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는 이전과 비슷하거나 미미하게 상승한 정도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보아 공간환경의 질 향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체감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가흥
신도시 개발이 2018~2020년 사이에 거의 완료되면서 30대 이상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만
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4-19] 연령대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 영주시. 사회조사. https://www.yeongju.go.kr/open_

content/main/page.do?mnu_uid=1512 (검색일: 
2025.4.29.)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20] 소득가구별 주거환경 만족도
출처 : 영주시. 사회조사. https://www.yeongju.go.kr/open

_content/main/page.do?mnu_uid=1512 (검색일: 
2025.4.29.)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계 3.56 3.58 3.54 3.70 3.56 3.64 3.70

성별 남자 3.58 3.61 3.59 3.70 3.56 3.65 3.70

여자 3.55 3.56 3.50 3.70 3.56 3.62 3.70

연령별 29세 이하 3.41 3.44 3.49 3.60 3.39 3.66 3.80

30~39세 3.39 3.65 3.42 3.90 3.75 3.74 3.60

40~49세 3.46 3.55 3.56 3.80 3.59 3.69 3.70

50~59세 3.63 3.68 3.63 3.70 3.64 3.54 3.70

60세 이상 3.70 3.59 3.55 3.70 3.53 3.64 3.70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3.35 3.31 3.36 3.60 3.36 3.47 3.50

100~200만원 3.53 3.41 3.49 3.60 3.38 3.59 3.60

200~300만원 3.78 3.63 3.54 3.60 3.58 3.62 3.60

300~400만원 3.68 3.57 3.45 3.80 3.59 3.55 3.80

400만 원 이상 3.74 3.83 3.83 3.90 3.72 3.77 3.85

출처 : 영주시. 사회조사.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main/page.do?mnu_uid=1512 (검색일: 2025.4.29.)
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표 4-54] 주거환경만족도(20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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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주민생활 안전도

주민생활안전도는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거점사업 조성이 집중된 시기(2016-2019년)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중적인 거점사업에 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되고, 연계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등의 집수리사업과 재해지구 지정 등으로 인한 종합적인 안전도에 대한 
상승이 2020년부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연재해 2.77 3.02 2.85 3.40 3.42 3.49 3.50 

건축물 및 시설물 3.11 3.36 3.21 3.60 3.53 3.43 3.50 

전반적인 사회안전 3.00 3.22 3.11 3.40 3.45 3.39 3.30 

출처 : 영주시. 사회조사.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main/page.do?mnu_uid=1512 (검색일: 2025.4.29.)
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표 4-55] 주민생활안전도(2017~2023)

③ 경제적 효과

n 지역상권 활성화

영주시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주요 대상지가 주요 상권이며, 상권을 포함하여 지역활성화 정책이 시
행되었으므로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분석했다. 

Ÿ 상권 개폐업률 및 영업기간196)

10년간 상권의 개업률은 평균 59.4%, 폐업률은 평균 41.8%로 개업은 경북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일
어나고 있으며 폐업률은 경북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총 업소수 3,234개소 기준 
지난 10년간 개업한 업소수는 총 1,920개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2024년 총 업소수 3,234개소 
기준 지난 10년간 폐업한 업소수는 총 1,351개로 전체의 41.8%를 차지한다. 읍면동별로는 신규상권
이 생긴 가흥1동지역의 개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폐업률은 읍면동별로 비슷한 수준이나 휴천2동과 
가흥1동이 높게 나타났다. 

196) 경북과 영주시의 개폐업률 및 생존기간은 지역상권에 포함된 업소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상권의 개폐업률 및 영업기간을 분석
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업소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상권의 개폐업률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개
업하거나 폐업한 업소를 2024년 전체 업소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영업기간은 2024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업한 기간을 
산정했다. 대상이 되는 업소는 총 3,234개 업소로 영주시의 지역상권 구역 내에 있는 업소만을 한정하여 분석했다.

구분 총 업소수 개업 폐업 평균 생존기간(년)
업소수 비율(%) 업소수 비율(%)

상망동 - - - - - -
하망동 241 114 47.3 90 37.3 12.4 
영주1동 261 138 52.9 91 34.9 11.2 
영주2동 653 342 52.4 276 42.3 10.1 
휴천1동 242 132 54.5 84 34.7 10.3 

[표 4-56] 상권 개폐업률 및 영업기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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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1동 상권(신시가지 상권)의 평균 생존기간은 4.4년으로 가장 짧은 반면, 영주 1·2동 일대 상권(구
도심 상권)의 생존기간은 10년 이상인 것이 특징적이다. 가흥1동 상권 평균 생존기간은 4.4년으로 가
장 짧으며, 이는 젊은 층 유입이 활발하고 임차 중심인 신흥상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영주1·2동 상권은 각각 11.2년, 10.1년으로 10년 이상의 생존기간을 보여주며, 구도심의 안정적
이지만 변화에 느린 상권의 구조를 반영한다. 

Ÿ 종사자수 변화 추이197)

전국 사업체 조사를 기준으로 10년간의 종사자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거점사업이 집중된 영주2

동과 신시가지 개발이 일어난 가흥신시가지 일대로 종사자수의 증가가 집중되었다. 연도별 종사자수
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읍면동별로는 영주2동, 가흥1·2동은 증가, 나머지 동지역은 
모두 감소하여 읍면동별로 증감의 양상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거점사업이 집중된 영주2동과 신
시가지 개발에 의한 가흥1·2동은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읍면동 단위에서 거점사업에 의한 
공공건축물 확충이 가장 집중되어 일어난 영주1동의 경우 오히려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물의 조성이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7) 국토교통부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종사자수 변화를 분석했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의 시점은 2014년부터 가장 최근 연도인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분 종사자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상망동 256 178 171 207 186 184 199 205 203 206 -19.5 

하망동 883 936 914 1,002 949 913 844 739 730 737 -16.5 

영주1동 1,453 1,253 1,297 1,396 1,366 1,383 1,043 1,239 1,210 1,154 -20.6 

영주2동 580 612 638 610 608 593 487 645 668 760 31.0 

휴천1동 351 387 385 372 356 358 426 409 384 333 -5.1 

휴천2동 1,690 1,588 1,641 1,760 1,701 1,702 1,442 1,608 1,627 1,643 -2.8 

휴천3동 407 406 378 407 407 377 386 384 405 376 -7.6 

가흥1동 722 819 1,054 1,388 1,515 1,613 1,432 1,230 1,337 1,544 113.9 

가흥2동 265 246 295 387 397 419 428 448 500 572 115.8 

[표 4-57] 읍면동별 종사자수 현황

구분 총 업소수 개업 폐업 평균 생존기간(년)
업소수 비율(%) 업소수 비율(%)

휴천2동 1265 760 60.1 572 45.2 8.4 
휴천3동 220 129 58.6 88 40.0 9.7 
가흥1동 352 305 86.6 150 42.6 4.4 
가흥2동 - - - - - -
합계(평균) 3,234 1,920 (59.4 ) 1,351 (41.8) (9.5)
경북(평균) 45,237 28,981 (64.1) 36,180 (80.0) (7.4)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_전국 상권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143727/fileData.do (검색일: 

2025.4.15.)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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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공공건축 확충에 의한 상권활성화 체감도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상권활성화에 관한 체감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결과, 공공건
축물의 확충에 의한 물리적 변화 체감도는 높으나 상권으로의 확대에 대한 체감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개선과 유동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및 역세권 상권의 상권 활성화 효과는 크
지 않으며 하망도서관 일대로 일상 소비에 관한 유입인구가 일부 발생하나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흥택지지구로 상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상권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
면, 신도심으로의 상권 이동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공급이 구도심 쇠퇴를 일부 완화하고 상권 회복
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상인들의 체감도는 상권 중심이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공시설 공급은 구도심 및 역세권의 도심 쇠퇴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공공시설의 공급 효과는 상권 활성화로도 일부 연결되고 있다.198)

Ÿ 유동인구 변화 추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2018년과 2023년의 유동인구 변화추이
를 분석한 결과, 읍면동별로 유동인구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영주1·2동, 감소한 지역은 가흥1·2동으
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영주1·2동으로, 영주1동은 지난 5년간 131.68%가 증가
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다. 가흥1·2동은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흥 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급증 이후 실제 상주인구 및 생활패턴이 안정화되면서 
유동인구가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편 영주1·2동의 공공건축이 집중 조성되면서 이동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주1동의 경우 
종사자수는 감소한 반면 유동인구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영주1동이 공공건축 확충이 집
중되면서 직접적인 고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서비스 방문이용 수요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던 자영업 기반이 축소하는 동시에 행정 중심 기능 집중으로 인해 이동 
수요를 발생시키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199)

198) 영주시청 공원관리과 담당관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구도심 상권은 안 좋아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줄어든 거죠. 만약 영주가 공공건축을 이렇게 공급을 안 했으면, 이미 그쪽 상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적어도 
계속 도시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199) 영주시민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내에 다른 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광복로랑 삼각지 주변으로 어르신 통행
이 많아졌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실 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33번 버스와 같이 봉화면에 사시는 분들이 타고 오는 버스에
만 사람이 차 있어요.”

구분 종사자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

합계 6,607 6,425 6,773 7,529 7,485 7,542 6,687 6,907 7,064 7,325 10.9 

출처：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ZTITLE&listid=J2_17 
(검색일: 2025.4.15.);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index.do (검색일: 2025.4.15.)를 바탕으
로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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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동인구수(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감율(%)

상망동 22,946 22,034 30,283 38,453 32,243 25,588 11.51
하망동 20,243 20,552 35,341 32,793 24,364 30,971 53.00
영주1동 22,093 18,757 23,142 31,446 31,675 51,185 131.68
영주2동 19,615 16,625 19,758 33,079 33,558 33,170 69.10
휴천1동 18,828 18,165 29,399 28,700 19,517 20,093 6.72
휴천2동 35,461 35,863 37,893 37,062 36,112 59,898 68.92
휴천3동 31,749 31,708 37,953 34,676 28,852 33,084 4.20
가흥1동 64,338 65,022 68,025 57,215 42,928 41,824 -34.99
가흥2동 46,711 49,128 49,736 55,812 57,686 40,488 -13.32
합계(평균) 281,983 277,856 331,530 349,235 306,935 336,301 (19.26)
출처 : 소상공인365. https://bigdata.sbiz.or.kr/#/hotplace/gisDetail (검색일: 2025.7.1.)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4-58] 읍면동별 유동인구 현황

n 투자 유발효과

Ÿ 지가증감율

공시지가를 통해 지가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2024년 평균 공시지가는 46.66% 상승했
다. 영주1동은 2024년 기준 평균 공시지가가 60.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망동과 휴천2동도 높은 수준이다. 

가흥2동(7.4만원/㎡)과 상망동(9.2만원/㎡)이 가장 낮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다. 읍면동별로 가장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가흥1·2동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을 보이는 지역은 영주1·2동 및 휴천2동
으로 나타났다. 가흥1동은 137.54%, 가흥2동은 109.87%로 신규아파트개발에 의한 지가상승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상망동도 84.66% 증가세를 보였다. 영주1·2동의 경우 원도심이자 상업지역
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가상승세는 낮으나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다.

구분 평균 공시지가(원/㎡) 증감율(%) 구분 평균 공시지가(원/㎡) 증감율(%)
2016년 2024년 2016년 2024년

상망동 49,929 92,200 84.66 휴천2동 331,460 440,649 32.94 
하망동 319,016 484,550 51.89 휴천3동 84,560 130,275 54.06 
영주1동 454,839 606,914 33.43 가흥1동 79,374 188,544 137.54 
영주2동 318,483 425,983 33.75 가흥2동 35,260 74,001 109.87 
휴천1동 112,938 176,011 55.85 평균 198,429 291,014 46.66 
출처 : 브이월드. 표준지공시지가정보. https://www.vworld.kr/dtmk/dtmk_ntads_s002.do?svcCde=NA&dsId=17 (검색

일: 2025.6.11.)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표 4-59] 읍면동별 평균 지가증감율 

거점형 공공건축물 반경 100m 이내 공시지가는 읍면동 평균 공시지가 증감과 유사하거나 미미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거점형 공공건축물 반경 100m 이내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64.8% 상승했으나, 읍
면동 평균 공시지가 증감율인 46.7%와 비교해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미 거점형 공공건축 조성계획 
단계에 들어간 2016년 이전에 공시지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거나 공공건축물 입지 효과가 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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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디자인관리체계 적용과 공간환경의 
질이 향상되어도 아파트개발이나 신도시개발에 비해 주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 거점영역별 공시지가 증감 현황(2016~2024)
출처 : 브이월드. 표준지공시지가정보. https://www.vworld.kr/dtmk/dtmk_ntads_s002.do?svcCde=NA&dsId=17 (검색일: 

2025.6.11.)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4-22] 2024년도 표준 공시지가 현황
출처 : 브이월드. 표준지공시지가정보. https://www.vworld.kr

/dtmk/dtmk_ntads_s002.do?svcCde=NA&dsId=1
7 (검색일: 2025.6.11.)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4-23] 공시지가 증감(2016~2024)
출처 : 브이월드. 표준지공시지가정보. https://www.vworld.kr

/dtmk/dtmk_ntads_s002.do?svcCde=NA&dsId=17 
(검색일: 2025.6.11.)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④ 사회문화적 효과

n 조직 및 지속가능성

Ÿ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장소단위는 도시재생 선도사업(2014), 관사골 새뜰마을 사
업(2016, 2017), 영주시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2021) 등 주민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
진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광복로 주민협의체, 학사골목 골목경제 상인 협동조합, 역세권 주민협의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할매묵공장 협동조합, 할배목공소 협동조합, 새뜰마을 사업에 의한 관사
골 협동조합, 남산선비 마을기업 등이 구성되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조합원 구성원의 고
령화와 수익구조의 불안정성, 조직운영이 일부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거점사업 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거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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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관리하는 시설은 총 21개이며, 그 외 남산마을 남선센터의 시설 3개소를 합쳐 총 24개 거점
시설이 존재한다. 이 중 수익성 악화, 운영자 고령화로 인한 한계, 법적 요건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 검
토로 인한 사업성 제한 등으로 휴·폐업한 시설은 총 7개소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n 주민참여 활성화

Ÿ 공동체 활동 참여

주민 자체적인 공동체 활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공동체활동 외에는 뚜렷한 증가를 보
이지 않는다. 주민 자체적인 공동체 활동은 ‘당근모임’ , 축구·야구·배드민턴 모임 등 활동성을 중심으
로 한 모임으로,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200) 영주시청에서 가족친화적 사업의 일환
으로 진행하는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201) 대부분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참여자 간의 지속적인 교류나 친목형성을 유도하는 구조는 
미비하다. 

중장년층의 경우 일상적 교류 외 적극적 형태의 공동체활동에 소극적이며, 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한 제한된 방식을 선호한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주민 스스로 조직하는 공동체 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주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주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권마다 배치되어 가장 일상적인 공동체를 형
성하기 용이한 경로당의 경우 단순한 사회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이용자 중심
의 배타적인 관계로 인해 중장년의 연령대와 70대 이후 노년층 간 적극적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접
근성과 개방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즉, 중장년층의 경우 일상적인 교류 외 적극적인 형태의 
공동체적 관계 형성에 소극적이며, 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제한된 방식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주민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증가했음을 시설 이용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망도서관 이용자는 아이와 도서관에 와서 주말을 보내
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으며, 노인복지관 이용자는 예전에는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자주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응답했다. 공공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 교류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주민 면담에 따르면 공공시설 조성 이후 주민의 일상 동선과 여가 활용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주말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주변 식당, 카페, 시장을 들르는 일이 많아졌다는 주민들의 
응답이 있었으며, 집 근처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충되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아, 공공
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문화 향유의 일상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 주민 자체적인 공동체 활동 내용은 공식 면담 인터뷰가 아닌 현장주민과의 즉석인터뷰를 통한 면담결과 및 ‘당근’ 어플리케이션 
내 영주시 동아리 모임현황을 토대로 작성했다.

201)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 사업은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지원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기 아빠단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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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역 이미지 회복과 정체성 형성

시설 이용 주민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은 공공시설 조성 이후 주변 보행환경, 청결도, 안전성이 향상되
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예를 들어 하망도서관 이용 주민은 “예전에는 이 안으로 들어올 일이 없
었는데 도서관이 생긴 이후 보행로도 좋아지고 골목이 깔끔해졌다”고 언급했으며, 휴천2동 행정복지
센터 이용 주민 역시 “도로가 넓어지고 횡단보도도 잘 정비되어 어르신들이 다니기 편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공시설 조성은 쇠퇴지역에 대한 공간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동네는 원래 구석진 
곳이었는데 공공시설이 생기면서 오게 되었다”, “공공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변이 깨끗해지고 예전보
다 안전해졌다”는 응답자가 다수 있어, 공공건축물의 조성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안정감 회
복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⑤ 행정적 효과

n 조직 및 제도

Ÿ 디자인 관련 전담조직 운영

디자인 관련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초창기에는 실무적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실제 실무에 적용 
해가면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에는 디자인관리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나, 실무 적용 후 업무 부담 경감, 실질적 조력자로의 인식 변화 등이 나타났다. 디자인관리단
은 주로 기획~설계 단계에서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획 단계의 개입이 건축 품질 확보에 효과를 
가져  왔으며 건축가 풀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측면이 향상됨으로 인해 공공건축의 질이 향상
되었다고 평가받았다.202)

Ÿ 관련 정책 추진실적

통합마스터플랜은 부서 간 정책사업을 연계하는 기준 자료로 작동하며, 디자인관리단의 조정을 통해 
계획 간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편성 시 통
합마스터플랜이 중장기적 도시계획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디자인관
리단과의 협업을 통해 단일 시설이나 개별사업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공간을 아우르는 
통합마스터플랜의 필요성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체육시설,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확대되며,203) 사전 기획과 
연계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일반 시군에서 비법정계획의 실효성이 낮게 인식

202) 영주시청 허가과 담당관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처음에 2008년인가 처음 할 때는 좀 황당했어요. 전국 최초였
고,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같은 돈으로 내는 결과
물이 완전 달라요. 또, 이전에는 이 일을 나 혼자 100을 했다면, 자문을 통해서 한 30%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한 
일이면 건축가 풀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중략)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모사업 같은 걸 할 때 뭘 해야할지, 어떤 걸 담아야 할지 이런 고민이 들 때, 총괄기획가가 여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  그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영주시)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오면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민’이 줄어드는 거죠.”

203) 영주시 공공체육시설 균형공급계획 수립 용역(영주시 체육진흥과 발주, 2022년), 영주시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정책 수립용역
(영주시 건축과 발주, 2025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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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반면 영주시의 경우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통합마스터플
랜과 디자인관리단에 의해 기획 단계에서의 조정과 공모를 통한 정책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통
합마스터플랜과 도시재생사업이 연계되어 지역 내 주요 거점공간 기획 및 활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했
고, 통합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수천억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
다.204)

Ÿ 행정 운영 및 협력과정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기획-설계-시공 단계 간의 연속성이 보다 강화된 점이 
중요한 행정적 성과로 꼽혔다. 시청 건축과 담당자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디자인 방향을 설정해 
놓으니, 나중에 설계나 시공의 변경이 줄었다”고 언급했으며, 허가과에서는 “과거에는 민원 발생 후 
대응 중심이었지만, 디자인관리체계 도입 이후에는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생겼다”고 평
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행정 내에서 사전 검토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정착과 사업 품질관리 체계의 
개선을 시사한다.

민간전문가의 참여는 주로 기획에서 설계단계에서 활발하게 적용되며, 그 중 ‘사업기획’단계의 역할
이 크게 작용했다. 주로 기획부터 설계 단계까지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며, 시공 이후 운영 단계에 대한 
관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가 공간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며, 실제 부지선정, 설계 및 공간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디자인 관련부서(도시과, 경관과 
등)의 경우 민간전문가의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총괄계획가가 참여함으로
써 내부 논의시간이 줄고, 설계 품질도 균질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전문가의 개입은 단순한 사업기간 단축보다는 업무 부담 분산과 전문적 검토 역량의 강화, 그리
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
해 계획단계에서의 판단을 명확히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했다.205)206)또한 면담에 참여한 다수의 공무원은 디자인관리체계가 행정 내부의 공공디자인 인
식 수준을 높였다고 응답했다. “예전에는 조경이나 시설물 관리의 단순 유지 차원으로만 봤지만, 지금
은 이용자 입장과 경관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과의 사업들
도 디자인적으로 연결되도록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디자인관리체계가 행정조직 내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져온 것을 파악할 수 있다.

Ÿ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및 협의체 운영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수요기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건축
물 조성은 주로 행정 주도였다.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에서는 주민 참여 과정이 존재하며, 최

204)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담당관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했어요. 마스터플랜이 있
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사업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팀,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숟가락 얹고. 도시과 
사업으로 삼각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폐선 부지로 사업이 확대되고, 그럼 또 도시과에서 도립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뻗어가는 거죠.”

205) 영주시청 건축과 팀장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시에 어떤 게 필요한가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구요. 지
금 디자인관리단장님 체계 하에서 과업지시서나,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전 단계에 대한 준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06) 영주시청 도시재생과 담당관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들이 민간전문가가 참여했을 
때 효과가 달라요.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문을 받으면 결과물 자체가 틀리다는 걸 그제야 몸소 체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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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인 결정은 전문가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급시설의 용도 결정 등의 사업초기 단계와 주민 교
육 등에 대한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협의체 등의 조직 운영은 형식적 차원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리더십 및 자발적 헌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조직이 형성되었으
나 한계가 존재한다. 공공건축 조성의 경우 행정 주도로 이루어지며, 주민 간 갈등이 적은 편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사유화, 참여 주민의 고령화, 인수인계의 부재 등으로 지속성 확보에는 한계
가 보인다. 행정-전문가-주민 사이에 활동가 중심의 매개구조로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일수록 공공시설의 사유화 문제가 있으며, 참여주민의 고령화와 인수인계의 부재 등으로 지속
적인 운영이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207)208)

Ÿ 관련부처 및 부서별 협업

시청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이전보다 부서 간 협의과정이 체계화되고 총괄계획가 중심의 협업 문화
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따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디자인관리체계
를 통해 방향이 통일”되었고, “기반시설·경관·조경 등 각 분야가 총괄계획가와의 회의를 통해 함께 논
의하는 구조가 생겼다”고 언급되었다. “회의를 통해 사업의 디자인 방향이 정해지니 각 부서가 자기 
역할을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관리단을 포함한 부서별 협업의 작동 여
부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여전히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평적 협업 체
계 미흡, 경쟁적 구조와 순환보직으로 인한 일관된 노하우 축적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 공무원 직급 
및 직렬 간 수평적 협업 체계가 미흡하고, 부서 간 경쟁적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여, 부서 간 업무간섭 
또는 권한 침해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보직 체계로 인해 사업의 연
속성과 일관된 노하우 축적이 어려워, 경험의 조직 내 축적에 한계가 존재한다.209)

한편 디자인관리체계가 공공시설 조성단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운영·유지관리 단계로 이행되면 행
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관리주체의 
분산, 예산 부족, 인력의 한계 등이 시설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에서 논의되었다. “새로운 시설이 건립
되었지만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부족”하며, “청소나 시설보수는 개별 부서 예산으로 운영되어 일관된 
관리가 어렵고”,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각 부서가 각 시설을 자체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207) 영주시청 도시재생과 담당관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용도를 정할 때 보통 적극
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건물을 다 짓고 운영하려는 시기에 주민 역량강화 할 때쯤 다시 참여가 활발해지죠.. 주민분들의 이해가 부
족한 부분에 대한 중재는 주로 활동가분들이 하시구요.”

208) 영주시청 공원관리과 담당관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주민 참여가 힘들어졌어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신데, 사업을 추진한 지 5년만 지나도 의사소통도 어렵고 설득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데 참여를 잘 안하
니까 일부러 청년세대를 끌어들이기도 어렵구요.”

209) 영주시청 허가과 담당관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관리단이 사는 경우도, 주춤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으면 활성화될 수도 있구요. 예를 들어 건축, 도로, 녹지는 다 연계된 하나의 공간환경
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녹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작동되기 힘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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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디자인관리체계의 확산과 정착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

n 디자인정책 측면

참여주체 면담결과와 영주시 심층 분석결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디자인관리체계의 적용은 체
계적인 공간환경 관리 측면에서 정책적인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주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자인관리체계를 도입한 지자체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차원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전문가들은 디자인관리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총괄계획가가 디자인관리체계를 종합적으
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역할과 권한, 업무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반영한 지자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보수기준, 업무범위
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관련된 의
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자체 모든 부서가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 증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있었다. 디자인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전담 부서 
이외에 타 부서에서 디자인관리체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주는 한계 때
문이라는 인식도 많았다. 

‘디자인’  등 용어가 건축물 외형 개선이나 공공디자인에 한정되어 이해됨에 따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간과된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디자인관리체계가 사회문
화적 변화나 지역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지 못하며, 공공건축의 물리적 품질 개선
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용어 정의가 반영된 건축디자인기준
은 선언적으로만 인식되거나, 실제 실행단계에서 참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디자인관리체계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를 통한 기준제시와 지자체 조례나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정책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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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디자인조직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총괄계획가 등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등의 참여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기
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자문 및 컨설팅, 설계의도 구현 
자문, 중앙정부 지원사업 기획 및 마스터플랜 자문,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자문 및 총괄 등을 복합적으
로 수행하며, 지자체의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
다. 디자인검토위원, 공공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도 디자인평가 및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공공건축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은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디자인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에 있어 그 필요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지역총괄계획가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업총괄계획가의 접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지역총괄계획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로 공공건축 중심으로 디자인관련 자문과 컨설
팅을 수행하며, 사업총괄계획가가 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행정전담조직에 있어서, 디자인관리체계의 운영은 디자인의 중요성과 기획업무의 효용성을 인
식시키고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전담조직은 담당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담당 공
무원의 개인 역량과 의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 행정워킹그룹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 등을 한
계로 지적했다. 반면 영주시는 디자인관리체계가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담당자의 순환보직이 있더라
도 조례에 근거한 디자인관리체계를 경험했던 공무원이 관련한 업무에 대해 동료들을 대상으로 조언
이나 도움을 주면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일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주의 경우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디자인관리체계 운영과 관련한 조직, 지역총괄계획가의 권한과 지위 등이 달라
진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지자체에서 디자인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보다 강화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n 디자인평가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과정에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뿐 아니라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에서도 디자인검토회의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고 다양한 관점
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참여주체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었
다. 또한 공무원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타 부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에도 일조했다는 점도 들었다.

디자인검토회의의 운영 기여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제 검토위원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는 정도
가 낮으며 토론이나 협의보다는 심의와 같은 일방적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디자인검토회의 외에 사업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평가도구가 없다
는 점에서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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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따라서 디자인평가 도구가 단순히 마스터플랜의 완성도 측면
에서 활용하는 도구를 어 종합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환류 시스템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n 디자인프로세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디자인 프로세스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단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적
용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총괄계획가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과 공공건축물 설계단
계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공과 유지관리 단계까지는 디자인관리체계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 했다. 또한 설계 및 시공 단계의 미흡한 품질 관리가 문제점으
로 인식되었다. 설계 단계에 필요한 사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시공 
단계에서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관리 편차가 크고, 총괄계획가가 시공 단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설계 의도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단위사업 시행 과정에서, 행정의 부서 간 전문성 및 업무방식의 
차이와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점도 제기했다. 

공간 운영단계에서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는 설계단계에도 운영
주체가 참여했으나 민간주체에게 위탁할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영주체가 기획 단계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시설 이용 편의성과 기능성이 저하되
고, 준공 후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처럼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서 이용자 참여와 
운영주체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공공건축 설계에서 외관의 상징성이나 도시미관적 측면의 개
선이 우선시 되어, 실제 공간활용도나 시설운영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음을 영주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전 과정에 디자인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
착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n 공간환경마스터플랜

공간환경마스터플랜은 지자체의 다양한 부서 사업을 연계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 심층분석 결과 공간환경마스터플랜은 단위사업 추진 시 사업 내용의 
조정이나 단위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공간환경전략계획과 같이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마스터플랜은 비법정 계획의 특성상 행정의 
의지가 없으면 후속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따라
서 지자체 내에서 전체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고려하고 디자인관리체계가 작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
간환경마스터플랜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나 계획수립 내용, 역할과 가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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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에 따른 지역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

디자인관리체계가 물리적 환경개선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전문가나 행정공무원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 측면
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관리체계가 지역경제 활력에 미친 영향은 직접적인 평가가 어렵거나 미미하다는 의견이 다수
였다. 공간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한 사례가 부족하며, 명확한 지
표가 없어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공공사업이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하
지 못하고 상권에 역동성이 낮으며 관광 및 방문객 유치 효과가 부족하고 투자 유발 효과가 강하지 못
하다는 점을 영주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환경개선 효과만으로도 주민 생활서비스 접근성이나 주민생활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관리체계를 통해 주민참여 활동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부터 시
작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주민공동체 참여를 통한 공간운영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영주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주민협의체와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거점시설의 운영
주체로 선정되었으나 고령화, 수익구조 불안정, 소수의 자발적 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의 문제로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종합적 시각의 지역활성화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목표와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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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1. 디자인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개선방안

3.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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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 과정

국내 디자인관리체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장소단위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에 적용 되어 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건축
기본법」 제 21조의 ‘건축디자인기준’이 유일하며 대부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총괄계획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만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디자인프로세스, 디자인정책 및 관리수단은 운영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적용 대상도 사업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참여주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는 공간환경의 질 관리 보다는 전체 사업
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추진체계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관리체계 적용대상과 범위, 운영방식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
단위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검토나 자문회의 등 디자인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관련한 민간전문가 그룹 운영, 행정워킹그룹 운영 등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지역활성화 정책의 추진 목표가 각기 달라도 사업을 통해 장소의 특성을 살리고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는 같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주체 대상 심층설문조사 결과, 지역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성공 요인 및 한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층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도시에서 디자인관리체계를 최초로 적용한 영주시를 대상으로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적용성과를 진단하였고 면담결과와 종합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
다. 또한 심화조사 과정을 거쳐 디자인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참조선례를 참고하여 개선과제를 디자인관리체계의 구성요소인 디자인정책, 디자인조직, 디자인평
가, 디자인 프로세스 측면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디자인정책은 디자인관리체계를 운영하
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 이를 반영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해당되므로 디자인정책 측
면의 개선방안은 디자인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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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2장) ⇒ 2단계(3장) ⇒ 3단계(4장)

지역활성화 정책 여건변화에 따른 
디자인관리체계 변화 요인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한 
국비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한계 도출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효과 진단 및 시사점 도출

Ÿ 인구감소위기 및 초고령화 사회
Ÿ 기후변화 위기 대응
Ÿ AI기술 발전
Ÿ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자율로 

실행수단 변화

적용사례 현황 및 추진실태 
분석(문헌 및 가이드라인 등 
분석)

디자인관리체계 참여주체 심층면담 
조사(현장조사 분석 기반)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효과 진단을 위한 심층
분석(영주)

간담회 및 FGI 설문조사

Ÿ 디자인정책
 - 스마트축소 도시공간 관리에 기

반한 선택과 집중
Ÿ 디자인조직
- 다분야 협력과 행정협의체 강화
Ÿ 디자인프로세스
- 운영관리가 강화된 절차관리
Ÿ 디자인평가
- 지역발전투자협약관련 평가 연동

Ÿ 건축기본법에 의한 시범
사업

Ÿ 지역활성화 정책사업(국토
부, 해수부 사업)

Ÿ 지자체 디자인정책과의 관계
Ÿ 디자인프로세스 운영과정의 한계
Ÿ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
Ÿ 행정전담조직과의 관계 등

사회적효과
경제적효과
물리적효과

우수사례 시사점 및 운영 과정의 한계와 원인 진단

정책측면 디자인조직측면 디자인평가측면 디자인프로세스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과제(기본방
향으로 발전)

Ÿ 정책사업 단위로 
상이한 용어 사용
과 지침 적용

Ÿ 개별 사업단위의 
마스터플랜 수립으
로 지자체 통합적 
시각의 공간관리 
한계

Ÿ 사업관리 중심의 
디자인관리체계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 
미흡

Ÿ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총괄계획가 간 
협력 한계

Ÿ 행정조직과의 협력 
구조 미흡

Ÿ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 참여 미흡

Ÿ 인적 역량에 의존
하는 시스템 운영

Ÿ 디자인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Ÿ 장소단위의 다양한 
부처 사업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수립 적
정성 검토 미흡

Ÿ 기본계획 심의절차
에 집중된 평가로 
공간조성 및 운영관
리 측면의 디자인 
환류 체계 미흡

Ÿ 운영주체가 참여하
지 못하는 디자인 
평가체계

Ÿ 비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공간환경 
전략계획의 성격 
및 역할 모호

Ÿ 칸막이 행정에 의
한 디자인프로세
스의 일관된 적용 
한계(단계별 책임
부서 분리)

Ÿ 계획수립단계에 
집중된 디자인조
직 및 평가

국외 관련조직 운영사례 시사점
(시애틀, 포틀랜드, 영국 등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사례)

시사점 반영

기본방향

⇐

개선과제

Ÿ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기관 설치

Ÿ 지자체 디자인관리
체계 안정적 운영
을 위한  전문조직 
설치 근거 마련

Ÿ 다분야 전문가 참여 
기능 강화

Ÿ 행정의 순환보직 
해소 및 협의체 강화

Ÿ 국비지원 지역활성화 
사업의 공간환경마
스터플랜 사전검토
제도 도입

Ÿ 사업단위의 공간환경 
조성 관련 디자인
검토 기능 강화

Ÿ 운영관리 단계 이후 
사후평가 기능 강화

Ÿ 계획수립에서 운영
관리단계까지 디자
인가치 중심의 관리
체계 적용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구
체화

Ÿ 인구감소시대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스마트축소 기반의 
통합적 공간환경 관리체계 마련

 - 지역총괄계획가 제도를 중심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공간환
경 디자인 관리 

 -  통합적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의무화
 - 「건축기본법」 제21조의 건축디자인기준에 따른 지자체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및 장소단위 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기능 강화 

Ÿ 디자인관리체계 용어 재정의 및 공간환경디자인 관리체계
와 지역활성화 사업관리체계 역할 구분과 연계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 설치 관련 법적 검토,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전검토 및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관련 표준가이드라인 관련 제도화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5-1] 디자인관리체계 개선 과제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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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디자인정책 측면)

① 디자인관리체계 용어 재정의 및 적용대상 재정립

사례조사와 심층면담 결과에도 드러났듯이, 지역총괄계획가 제도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지역활
성화 정책사업을 총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총괄계획가가 전  부서 사업에 관여하는 경우 사
업단위로 위촉된 총괄코디네이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행정조
직과 별도로 운영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한계상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는 어렵다. 이에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단위의 총괄코디네이터가 협업하더라도 인구감소와 초고령
화 사회, 지역소멸위기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의 공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총괄계획가 제도와 함께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단위로 법적 기본계획에 해당하
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만, 대부분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개
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 거시적인 시각에서 미래 공간환경을 어떻게 관리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미흡하다. 특히 정책사업 단위로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어 모든 지자체는 
가급적 총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지역 내에서 사업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공간수요를 고려하여 어느 장소를 정비하고 어디를 비워야 할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역 고유의 장소는 어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면 
물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공간의 기능, 지역의 인구사회구조 변화 예측, 경제활동 여건변화 측면을 통합적
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교육, 복지, 문화 등 공공시설, 교통, 주택, 산업 공간 등 각 부서에서 
다루는 사업을 종합으로 다루어야 지자체 공간수요를 고려한 공간환경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개별 장소단위, 필지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 마스터플랜에서 정한 방향
을 검증하고 공간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공간관리 측면에서 시공과 운영관리단계까지 
디자인관리체계가 적용되어야,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주체 심층면담 결과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이후에는 국비를 지원한 중앙정부의 관심도 낮
아져 사업 전 과정에 디자인관리체계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자인관리체계가 비교
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건축도시 관련 부서 이외의 공간환경을 
다루는 교통, 복지, 문화 등 타 부서까지 관련제도가 정착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이라는 용어가 개별 시설물의 외형적 디자인을 말하는 협의의 의미가 강해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
획, 개별 시설물의 기능과 공간 재편 등의 공간환경 전체를 다루는 의미로 해석되지 못하는 경향 때문
이다. 이에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가 전 부서의 공간환경 조성 관련 자문과 컨설팅 역할을 부여했음
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가 전 부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게 나타났다. 건축도시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프로그램 운영 기획과 사업 시행 단계에는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에 제시한 기획의도가 공간환경 조성 과정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디자인관리체계가 「건축기본법」  제21조 ‘건축디자인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건축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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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의 공공건축 사전검토제도가 정착되면서 디자인관리체계를 개별건축물 또는 공공건축 사
전검토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효율적 공간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는 디자인관리체계가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디
자인, 정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이상민 외(2008)의 연구에서는 ‘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 개념을 ‘협력적 디자인, 프로세스디자인, 통
합적 디자인’으로 정의했고210), 이후 2009년 건축디자인기준에 이 개념이 반영되었다. 또한 많은 연
구에서 공간환경의 개념을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 결합된 통합적 시각의 공간조성 의미로 사용211)하
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선도사업은 사회, 경제, 공동체 등의 의미와 물리적 
공간이 통합된 디자인개선의 의미로 ‘공간환경디자인’개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물리적 환경과 통합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로 사용해 온 
‘공간환경’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공간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활력을 도모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디자인관리체계 용어를 ‘공간환경디자인 
관리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② 인구감소시대 공간수요를 고려한 스마트축소 기반의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강화

n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지자체 총괄계획가가 총괄하는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정착 

2009년 「건축기본법」에 고시된 「건축디자인기준」은 지자체 단위의 모든 공간환경 조성사업에 ‘디자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디자인관리체계’를 지자체에 정착시킬 목적으로 시작한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에서는 주민협의체나 행정협의회 등 사업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단위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촌·어항법」, 「농어촌정비법」, 「농촌
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이 확산되면서 각 
사업단위로 별도의 사업추진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건축디자인기준과 2014년 이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범위

[그림 5-1]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범위 변화
출처 : 연구진 작성

210) 이상민, 고은정, 임유경. (2008).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3-24.
211) 조준배, 최상헌. (2010). 사용자 중심 이론에 기반한 보육시설 공간환경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준래, 방재

성, 윤진희. (2023). 영구임대주택의 지역사회 고립 및 갈등 완화를 위한 공간환경 개선 전략. 건축공간연구원; 이종민, 이민경, 진
태승. (2019).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등 다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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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물리적인 공간을 토대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의 심의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 여러 부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
서 지역 전체를 고려하여 장소별로 필요한 기능과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조정하는 절차는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각 부처별 지역활성화 사업의 사업추진체계와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현황 
출처 : 연구진 작성

그 결과 대부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유휴공간을 채우거나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된다. 더욱이 개별 시설공간은 국비지원 범위에서 최대한 예산에 맞춰 조성하다 보니 지역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공간이 조성되거나 운영 주체가 없어 준공 후 장기간 비어있는 공간도 많은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212) 이는 개별 사업단위의 디자인관리체계 운영과정에서 인구감소시대의 공간수요
를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관리가 강조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시행되는 개별 공간 

조성단계에는 디자인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조성되는 개별 건축물이나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 지침이 미흡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 설계공모 의무대상인 설계비 1억 이상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는 소홀해 지기 쉽다.213) 

212) 김영하, 장민영, 이경재. (202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건축공간연구원, pp.1-2; 박상우, 류정곤, 황재희, 
이상규. (2018).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37.

21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기간이 3년~5년 사이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산집
행 관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물리적 공간 조성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의도구현 등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주체 면담 결과 (면담기간: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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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대다수가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단계까지 중앙부처가 집중관리하고 
중앙정부 심의절차 이후에는 예산집행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3~5년 기간 동안 시행하는 사업에
서 좋은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의도구현이나 마스터플랜의 기획의도를 반영한 공간조성 등
은 사업기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많다. 이 또한 지자체 
내에서 여러 부처 지원사업이 공간환경 조성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조정,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2장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는 인구감소사회와 기후변화 위
기에 대응하여 스마트 축소 개념을 반영한 지역의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간
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심층설문결과, 지역총괄계획가에게 지자
체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인 마스터플랜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따라서 지자체 공간환경에 대한 총괄 관리의 법적 근거를 유일하게 담고 있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총괄계획가가 지자체 전체의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총괄계
획가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단위로 위촉되는 총괄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사업단위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지자체 공간환경 조성방향에 부합하고, 지역 전체의 공간수요를 고려하여 물리적 공간의 기능
과 규모가 설정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지역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 기획을 중시하는 사업추진체계가 강조된다. 이에 지역총괄
계획가 중심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
의 공간환경 질 향상 뿐 아니라 지역활성화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측면이 결합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총괄계획가와 함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이끌
어 갈 환경, 지리학, 관광,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구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정착 
물리적 + 사회경제적 측면이 결합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구축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다분야 전문가 
참여의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Ÿ 지역총괄계획가는 물리적 공간환경 조성 측면에서 개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총괄관리

Ÿ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운영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5-2]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와 다분야 전문가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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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 관리 수단으로서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활성화

원도심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디자인관리체계를 조직한 영주시
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디자인관리체계가 운영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대부분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정한 장소를 토대로 
시행되어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단위 총괄코디네이터의 협업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모델로 국토부의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방향이 정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총괄계획가 면담결과, 공간환경전략계획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도구로 활용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중복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을 찾아 지역의 경관 형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건축 중심의 주변 공공공간 조성 
방안 등을 계획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또한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에 공간환경전략계획이나 영주시처럼 통합마스터플랜 없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역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간관리 전략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
하기 어려워 디자인관리체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장의 정책 여건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향후 스마트 축소형 도시관리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정착
된다면 지자체 차원의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법정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쇠퇴지역에 한정한 계획이며 도시·군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공간단위의 세부적
인 계획보다는 지자체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수요 추정, 도시기반시설설치를 위한 계획 등 지자체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장소단위 공간환경 관리방안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자체 공간관리가 필요한 핵심장소와 지역활성화 사업이 필요한 
장소를 찾아 구체적인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소단위의 도시공간구조와 
필지여건, 건축물 조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변화 추이, 경제활동 변화
상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의 공간수요를 파악하고 빈집과 유휴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분석,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 건축적 가치가 있는 자원 등을 파악
하여 공공공간 조성 방향과 공간구조 재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부적인 공간관리가 필요한 장소는 지구단위계획이나 특정경관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가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장소에 대하서는 포틀랜드의 
디자인 오버레이 존(Design Overlay Zone; D-Overlay Zone)이나 공간환경전략계획의 중점관리
구역 설정과 같이 디자인관리 중점구역을 지정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지역총괄계획가
가 주도하여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가 심도 깊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공간환경통합마스터플랜은 지자체에 따라 국토부 지원사업인 공간환경전략계획
을 활용하거나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 쇠퇴지역이 많은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부문계획으로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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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지자체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과 지역활성화 사업구역 단위 마스터플랜 위계
출처 : 연구진 작성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이 비법정 계획으로 수립되더라도 실행력을 확보하려면 예산투입이 수반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투자협약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할 때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을 첨부하도록 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과 장소가 지자체 

공간관리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며, 지역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이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점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n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중심의 지역활성화 마스터플랜의 위계 설정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참여했던 중앙정부 행정전담조직 담당자를 비롯한 관련주체 전문가들 면담
결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마스터플랜은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계획이 중심이다 보니 
공간환경개선을 위한 장소단위의 공간계획 수립은 미흡했던 것으로 회고했다.215) 특히 물리적 공간
환경 조성사업인 건축물, 토목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단위사업 형태로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었지만 통합적인 공간환경 조성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 건축물
과 가로, 공공공간의 연계를 고려한 공간계획은 미흡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물리적 공간이 지역
소득향상이나 경제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 등 사회적 측면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해 지역활성화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214) 남원시는 202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하면서 원도심을 대상으로 공간환경통합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자체 
내에서 공간환경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공간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남원시. (2021). 남원시 원도심 공간관리를 위한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남원시)

215)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을 관리했던 중앙정부 행정담당자 면담 결과. (면담일 : 2025.7.23.; 20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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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통합마스터플랜을 통해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효과와 생활서비스 개선
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활력을 위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기간이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은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공간환경계획이 도시
마스터플랜의 밑바탕이 되고 이를 토대로 특정 장소에 대한 도시설계차원의 마스터플랜과 디자인가이드
라인, 상세한 개발행위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이나 지역활성화사업은 그에 맞춰 건축물
이나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여기서 디자인검토제도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조정, 변화하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좋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과 관리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별 사업
단위에서 공간계획은 세부 프로그램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는 계획의 성격에 따라 성격과 위계가 명확하고 계획에 반영된 내용도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공간환경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은 물리적인 공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물리적 공간은 사회경제적 활동
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적 공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마스터플랜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경제활성화 사업, 공동체 회복 사업 등)계획이 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물리적 공간관리 
방안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포틀랜드 장소별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도시 디자인의 목표와 원칙

Ÿ ‘맥락 구축, 공공 영역 기여, 품질 및 회복력 증진’ 세 가지 원칙을 수행하도록 함
  - 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주제로 설정
  - 디자인 스탠다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제공하며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준을 제

공하는 측면에서 다르지만, 이원화 제도를 따르면서도 세 가지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도시 디자인의 일관된 목표로 설정
Ÿ 디자인 오버레이존, 디자인 디스트릭트, 역사지구, 보전지구 등 장소별 가이드라인을 활용
  - 디자인 오버레이 존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성장 지역에 적용되어 새로운 개발에 대한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포틀랜드 

종합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
  - 지정된 역사 지구(랜드마크 및 보존 지구)는 역사적 자원 검토를 통해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변경, 증축 및 신축 프로젝트 

과정에서 손실되지 않도록 함
  - 신축 건물이 제안될 때, 시 조례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도시의 정체성 보존에 중요한 지역일 경우 디자인 및 역사적 검토를 요구함. 

디자인 및 역사적 디자인 검토는 관련 지역 및 제안 유형에 적용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평가
  - 이에 따라 총 20개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음

출처 : 포틀랜드시 홈페이지. https://www.portland.gov/sites/default/files/code/420-design.pdf; 
         https://www.portland.gov/bps/planning/design-guideline-documents (검색일 : 20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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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가 지자체 민간전문가 활용과 함께 지원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지자체 
공간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공간수요를 파악하고 디자인검토제도가 필요한 중점관리구역, 장소단위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이 필요한 구역을 찾아 공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4] 공간환경디자인 관리체계 적용 대상 및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성격 정의
출처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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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개선방안

1)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원칙  

n 행정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기본방향에서 제시한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국비지원사업을 신청, 국비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지역활성화 정책 제도가 개편
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 

전담조직은 국가차원과 지자체 차원 모두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질 향상을 통해 지역활성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재정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적합
하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설치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제도는 행정 외부에서 전문성을 빌려오는 구조이므로, 정규 조
직화가 어렵다면 지자체 협의체(자문단, 협의체 등)를 운영하면서 제도적으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
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n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기반의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구축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향유도 개선,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는 물리적
인 계획뿐만 아니라 거점시설의 운영, 다양한 경제활동, 커뮤니티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위기 지역에는 공간수요에 대한 관리와 조정, 

물리적 공간의 기능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며, 지역기반의 산업 콘텐츠와 공간 전략이 
통합적으로 계획,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5년 이내에 예산을 집행해
야 하므로, 장기적인 공간환경 조성과 물리적 시설 운영에 따른 효과와 기능 적합성은 간과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는 물리적인 공간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반영된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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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수립과 통합적 시각의 사업 기획, 기획된 사업을 토대로 구체적인 단위 사업의 실행과 단위 사업
간 연계성 확보, 공간조성과 운영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지속가능한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관리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프로세스 운영이 내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적 시각의 성과관리 측면을 강조하고 국비지원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n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가와 실무자 심층면담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도록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나 운영지침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취약하고 행정조직과 협력구조 또한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총괄계획가가 전담부서 이외에 타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
에 행정담당자의 개인역량이나 관심에 따라 디자인관리체계 적용 효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운영에 따른 효능감을 느낀 행정조직 담당자는 타 부서로 발령이 나더라도 디자인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조직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
관리체계가 일관된 목표와 방향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전문가의 노하우가 행정전담조직에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전담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에 한정해 마련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디자인조직과 프로세스, 디자인평가도구까지 포
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디자인조직 개선방안

① 국가 차원의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 방안

n 역할과 주요 업무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검토한 국가 차원 전문기관의 역할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공간환경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사
회, 문화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를 지원한다기 보다 중앙
정부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지자체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기
획되고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관련 기준과 지침 마련, 디자인검토를 비롯한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평가 제도 마련 및 운영기준 제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간전문가 풀 구성 및 관리, 우수사례 아카이빙 및 확산 등이다. 또한 지역활성
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조성 관련 디자인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및 사후
평가 등도 담당한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지자체 차원의 공간환경 디자인관
리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환류체계에 기반한 연구업무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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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방안으로, 기존 유사 조직을 활용하
는 방안과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n 대안1) 범부처 차원에서 전문조직의 기능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안

Ÿ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공간환경 디자인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범부처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부처에 
소속된 기관보다는 범부처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조직
체계를 활용하면 새로운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 부담이 적고, 기존법 개정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 조직 내에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국가 차원의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건축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조직으로는 대통령 소속인 「건축기본법」 제13조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
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가 건축정
책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조정,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등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관련 심의,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관련 심의 등 지역활성화 정책사업과 관련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두 조직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및 관련 정책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처에서 시행
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국가차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두 조직 모두 한계가 있다. 두 조직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는 특성상 정권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 및 ‘자문기구’ 기능에 ‘의결’ 기능을 두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
며, 위원회 중심의 운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구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근거법령
Ÿ  「건축기본법」 제13조 ~ 제16조 (국가건축정

책위원회 및 기획단 등) 
Ÿ  「건축기본법」 제14조(위원회의 기능)

Ÿ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시대 특별법”) 제62조 ~ 제68조

Ÿ  시행령 조항에서 전문평가기관, 설치요건, 위원
회 구성, 보고·점검 체계 등이 규정됨

기능 역할

Ÿ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건축 분야
의 주요 사업 지원 및 건축행정 개선

Ÿ 건축문화 진흥, 건축문화행사 추진, 국민의 건
축문화 향유 확대

Ÿ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개발 및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 운영으로 
품격 및 공공성 확보 

Ÿ 지역건축위원회(광역·기초) 설치 가능, 지역
건축기본계획 및 지역 건축행정 개선 및 지역 
문화 기반 조성 업무 포함됨 

Ÿ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
련 정책의 총괄 · 조정 · 점검 및 지원

Ÿ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초광역권 발전계획, 지
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지
원 등 정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기능

Ÿ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발전
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국가 균형성장 관련 중
장기 시책 관여 

Ÿ 권한 및 사무 이양, 재정·인력 배분, 지방자치단
체의 자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과제 수행 및 제도 
개선

심의대상

Ÿ 「건축기본법」 제14조, 제15조
Ÿ 건축정책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및 시행
Ÿ 중앙정부 건축정책의 조정, 건축행정 개선, 건

축문화 진흥 정책
Ÿ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 건축자산 진

Ÿ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Ÿ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 수립 및 시행
Ÿ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중앙-

지방 정책 조정 및 국정과제 지원

[표 5-3] 대통령 직속 위원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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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건축정책, 건축문화 진흥,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건축
디자인시범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이 주요 업무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미흡하다. 이에 2019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 
개선방안 이행관리를 지원했었다.216) 그러나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형식적인 행위에 그쳤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로 성과확산 
시기를 거치지 못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조직이며,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적극적으로 결합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적인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장소단위의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조성을 위한 전문가와 지원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차원의 조직은 공간환경 조성 관련 전문성이 높은 「건축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가건축
정책위원회’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관련 운영권한을 부여하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심의 권한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 측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교차로 참석하도록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를 운영할 때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에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

216) 범부처협의체 대상사업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학교공간혁신사업(교육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사업(문체부), 일반농산어
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이 있다.

구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흥 기본계획, 한국건축규정 개선
Ÿ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공공건축 디자인 시범

사업 지정, 건축문화행사 추진
Ÿ 공공건축 기획·설계 관련 심의,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
Ÿ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정책평가
Ÿ 건축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 (2

년마다)

Ÿ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Ÿ 생활 기반 개선 정책(보건, 복지, 교육, 의료 등 주
민 삶의 질 관련 사업)

Ÿ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신설 공공
기관 입지 결정

Ÿ 지방시대 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권한이양 및 
제도 개선 과제

Ÿ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을 연차보고로 작성·
공표

구성

Ÿ 위원장 1인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 구성 
Ÿ 구성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됨 + 건축 분야 전문가 위촉위
원 

Ÿ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39명 이내
의 위원 구성 (중앙)

Ÿ 당연직 위원: 다수 중앙부처 장관들, 중앙정부 조
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대표자 포함됨

Ÿ 위촉위원: 대통령 또는 관련 기관 위촉 (민간전문
가 포함)

Ÿ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가능하며, 대통
령 직속의 기획단도 운영됨 (지방시대기획단)

분과위원회 정책조정, 국토환경디자인, 건축문화진흥. 전략기획, 혁신성장, 지방분권, 생활기반, 특별위원
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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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와 관련된 핵심 정책과 업무에 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Ÿ 국가공공건축위원회 기획단에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통한 위원회 업무 지원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공간환경 디자인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더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전문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간환경 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전문조직을 활용하여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획단 조직은 국토해
양부의 행정부서로서 일부 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건축공간연구원 등)의 파견직으
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공간환경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문역량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획단 내에 전문가를 채용하여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획단 내에 
전문가를 채용하여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정부조직 구성과 관련한 인력정원, 인건비 예산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필요 인력을 구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
되고 있으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대부분 사업시행과 예산집행 관리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에 지역차원에서 장소단위의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공간환경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범부처 차원의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 24조에 의한 ‘공공건축
지원센터’가 있다. 현재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거점시설 조성 시 설계비 1억 이상은 공공건축지원센터
에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는 사업구역과 지역의 장소단위 
공간환경 차원에서 거점시설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기보다, 단일 건축물에 한정한 기획타당성
을 검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통합적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데
는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수반이 따른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획단 업무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지원 업무를 위한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정부출연기관 중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분 중앙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근거법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공공건축지원
센터) 및 제23조(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및 제
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구성 및 조직
관계 공공기관 지정 (국토부 장관)으로 구성. 전문 
인력 확보. 중앙 차원에서 설계자문, 학계·전문가 
풀 활용

시·도 혹은 기초지자체 단위 조직. 지역 행정, 발주기
관, 주민 etc. 참여 가능. 지역 특성 반영 인력 배치. 
때로는 이미 존재하던 조직(예: 도시공간개선단 등)
을 활용하여 지정됨

[표 5-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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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안2) 전담기관 신설 방안

Ÿ 책임운영기관 신설방안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범부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특정부
처에 소속된 기관보다는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가칭)’를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담당하며, 장소 
중심의 지역활성화 사업의 통합적 디자인 검토 및 심의, 지자체 디자인위원회 설립 지원 및 정기 모
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할 경우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운영이 가능하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단위까지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성과 중심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새로운 조직 신설에 따른 높은 초기 비용과 행정적 절차가 필요
하다. 신설 조직 설립에 대한 기재부와 행안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 및 갈등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조직 존폐의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

Ÿ 독립 민간 비영리법인 설립 방안

독립적인 민간 시민단체 형태로 디자인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 기관은 정부와 협력
하면서도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치 확산과 정책 개발
에 중점을 둔다. 장점으로는 정부로부터 높은 독립성을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하
다.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으며, 국제적 네트워크와의 연
계가 용이하다. 정권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고, 시민사회와의 

구분 중앙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및 주요업무

- 중앙 정책 기획 및 기준 제시
- 사업계획 사전검토
- 설계공모 지원 및 관리
- 디자인 및 품질 유지 감독
- 연구·제도 개선 및 매뉴얼 개발
- DB 구축 및 공공건축 정보 통합관리
- 관계자 교육 및 역량 강화
- 사후평가 / 모니터링
- 자문에의 응답

- 지역 사업 기획 및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운영 지원
- 자문응답
- 교육 및 지역 발주기관 역량 향상
- 사례·자료 관리 및 정보 제공
- 지역 주민 참여 및 설계방향 조율
- 지역 특성 반영(기후, 문화, 용도 등)

지정절차 및 요건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 공공기관이어야 함
-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필요
- 지정서 발급 + 관보 공고
- 대통령령/시행령/공고에 따라 세부요건 명시됨

- 지자체장 설치 · 운영 가능
- 조례 또는 지역 행정규칙 등에 설치 조건 마련
- 인력·전문가 풀 확보
- 지역센터의 업무범위 및 자문위원 구성, 심의체계 
확보 중요
- 중앙지침과 시행령의 기준을 참조하여 지자체 자체 
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main.html;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npbc.auri.
re.kr/center/ (검색일 : 2025.7.2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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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원활하다. 단점으로는 재정 확보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속적인 회비, 기부금 모금과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
여 실질적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건축, 조경,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 전문가 그룹이 많지 않아 회
원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기부 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준
범부처 조직 활용 확대 운영방안
(소위원회 설치 및 전담센터 설치) 독립법인 설립 방안

기획단내 센터 설립 기존 조직 지정 책임기관 설립방안 독립 민간 비영리법인 설립
성격 정부조직 공공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설립방식 행정조직 공공기관 위탁 정부출연 공공지원 민간설립

구성원 건축, 도시, 사회, 지리 
등 다분야 전문가 

건축, 도시, 사회, 지리 
등 다분야 전문가 

건축, 도시, 사회, 지리 등 
다분야 전문가 

건축, 도시, 사회, 지리 등 
다분야 전문가 

재원조달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정부투자 정부지원+민간수익금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5-5] 대안검토

이처럼 각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토대로 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정부
출연기관에 전문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독립시민단
체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전문센터를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법제도화 용이성과 예산 확보 용이성 측면에서 기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토대로 상대적으로 
신속한 제도화가 가능하다. 둘째,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셋째,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측면에서 기존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기존 시스템 확장으로 초기 구축 비용을 절약하고 빠른 시행이 가능하며, 이미 축적된 전문성
과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적인 지역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처럼 단기적인 대안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전문센터 설립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 중심의 업무와 함께 통합적 공간환경 관리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기능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특성을 고려
할 때 장기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 또는 독립시민단체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조직운영 효율
성, 전문성 확보 용이성, 민관협력 용이성, 특히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
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전담 
조직으로서 다학제적 전문성 확보 및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성 확보로 민간과의 유연하고 창의
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민간전문가들에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전문가 제도의 실효성을 크
게 높일 수 있다. 새로운 접근법과 방법론 개발을 통한 디자인 거버넌스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장기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 운영을 통한 성과 검증 및 제도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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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및 신뢰 형성이 중요하고, 특히 민간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와 권한 
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재정 다각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디자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조화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
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② 지자체 차원의 민간 전문성과 행정실무와 결합 방안

국가차원의 전담조직 설치가 정부부처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
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행정전담인력의 순환보직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전문가가 참여
하는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와 행정조직의 결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도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대안 형식으로 제안한다. 

n (대안1) 지자체 총괄계획가 중심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 제도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공간환경을 조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총괄계획가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총괄계획가나 공공건축가제도
는 「건축기본법」을 운영하는 건축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역할은 미흡하다. 그러나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지역발전투자
협약제도가 정착되면 지자체 내 부서간 협업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애틀이나 포틀랜드의 디자인전담조직 사례와 같이 행정조직 내 전문
가가 공간환경 마스터플랜과 디자인검토를 전담하고 비상임 위원이 위원회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구분

포틀랜드 시청 시애틀 시청
허가 및 도시개발국
PPD(Department of 
Permitting and 
Development)

계획 및 지속가능성 부서
BPS(Bureau of 
Planning and 
Sustainability)

SDCI(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Inspection) 

도시디자인팀

역할 Ÿ 개발사업 허가 및 디자
인리뷰

Ÿ 디자인 정책 및 제도 
수립 Ÿ 디자인리뷰 및 허가

Ÿ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Ÿ 가이드라인 작성

구성
Ÿ 도시계획가로 구성
Ÿ 디자인리뷰팀 6명 근

무

Ÿ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전문가로 구성

Ÿ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전문가로 구성

Ÿ 8개의 지역별 자원봉사 
디자인 리뷰 이사회 

Ÿ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 
전문가 7명 내외

업무

Ÿ 건축 및 도시개발 허가 
검토, 조사, 규정 준수 
확인

Ÿ 디자인감리
Ÿ 사후제도 개선 피드백
Ÿ 디자인위원회 운영

Ÿ 도시계획 수립
Ÿ 디자인가이드라인 수

립

Ÿ 디자인리뷰
Ÿ 허가 및 승인 절차
Ÿ 디자인리뷰 이사회 운영

Ÿ 시애틀 도시계획
Ÿ 장소단위 마스터플랜 

수립
Ÿ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출처 : 포틀랜드, 시애틀 담당부서 면담결과 (면담일 : 2025.5.26.-2025.05.28.)

[표 5-6] 지자체 내 디자인전담조직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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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은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을 지자체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역총괄계획가가 단장이 
되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은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지
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디자인평가 관련 검토회의, 자문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총괄계획가와 협업할 수 있는 공공건축가를 비롯한 도시계획,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조직구성은 지자체 규모에 따라 상임인력
과 비상임 위촉인력을 포함하여 20-30명217) 수준에서 지자체 규모에 따라 구성한다. 상임 전문인력
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지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조직 내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n (대안2) 행정조직 외부에 공공디벨로퍼 성격의 조직설립 또는 설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지역의 경제활성화, 생활서비스 지원정책이 다양한 부서에서 지자체 장소단위
로 시행된다. 이에 물리적 공간환경은 경제활성화, 공동체 형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물적 토대로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장소가치 향상과 연계해야 
지역활성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지역관리회사 개념의 법인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전문적 영역의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UDC는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전문인력과 지자체 활동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간계
획과 공간 활용 기획에서 운영관리까지 종합적인 공간환경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17) CABE를 비롯한 디자인검토위원,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등 전문기관에서 활용하는 인력은 30명 내외 
수준으로 나타남

일본 UDC

‣ 설립배경
- 도시디자인센터(Urban Design Center, UDC)는 “과제 해결형=미래 창조형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공・민・학 연계 플랫

폼으로, 2006년 11월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柏の葉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 UDCK)’ 설립과 함께 개념이 구상됨
- 행정 주도의 도시계획이나 시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의 틀을 넘어서,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객관적 시점에서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기반 조직을 목표로 함
- 2025년 1월 현재, 전국 28개소(2개소는 활동 종료)로 확산되었으며, 각 지역의 과제와 참여 주체 구성은 다르나 기존의 공・민・학 

주체 간 경계를 넘는 새로운 마을 만들기 구조를 구축 중임

‣ 공민학 연계구조의 특징
- 공․민․학 각 주체가 일상적이며 다면적인 방식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미래를 구상하고 실행하는 추진체계로 기능
- 공공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담당 (지자체 등)하고 민간은 시민활동과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 담당, 대학은 전

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진적 실천을 주도

‣ 조직 업무
- 공․민․학 연계형 도시디자인 매니지먼트 체계 확립: 스토리텔링 기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간․환경․장소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추진
- 실천 기반 확산과 정책 참여: 지자체 및 민간 조직의 도시계획・설계 업무에 참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UDC 운영을 지원
- 인재 육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공·민·학 연계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아버니스트)를 육성하고, 이들의 활동 무대 확

대 및 사회적 실천을 지원
출처: UDC HP 홈페이지. https://udc-initiative.com/all-udc/ (검색일: 2025.2.17.)



227

제
5
장

정
책
여
건
 변

화
에
 대

응
하
는
 지

역
활
성
화
 사

업
의
 디

자
인
관
리
체
계
 개

선
방
안

포틀랜드의 Prosper Portland는 포틀랜드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포틀랜드시가 수립한 마스터
플랜에 근거한 도시재생,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독립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따라 행정조직과 독립
된 법인을 설립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총괄·관리하면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한다. 독립법인을 지자체에 설립한다면 그동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농어촌사업이나 도시재생사
업을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전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포틀랜드 Prosper Portland

‣ 주요 기능과 권한
- 포틀랜드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 기관. 도시재생, 경제개발, 재개발 문제의 조정
- 1958년 시민 투표로 설립된 포틀랜드개발위원회(Portland Development Commission)를 모태로 2023년 더 나은 경제적 기

회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추진관리체계를 강화
- 자원봉사위원회 5인(지역시민으로 구성. 시의회 승인, 포틀랜드시장 임명)에 의해 관리. 시 헌장에 의해 기관 사업활동 관리 권한 

부여받음

‣ 조직 재원조달
- 조세담보금융 수익으로 운영자금 90% 조달. 이외 연방 및 기타 보조금, 자산관리 프로그램 소득, 포틀랜드시 기금 등
- 도시재개발, 채권판매, 주요 프로젝트 변경 등에 대해 시의회 검토·승인 필요

‣ 조직구성
- 위원회, 전무이사(위원회 선정), 리더십팀, 관리자로 조직 구성

‣ 미션과 비전
- 포틀랜드의 경제 성장과 기회 창출
- 일자리 창출 촉진, 경제적 번영 장려, 포틀랜드시를 대신하여 훌륭한 장소의 조성
- (경제개발 프로그램) 소규모 사업체 지원, 인력교육 접근성 개선, 주민 일자리 창출 등 포괄적인 경제개발 프로그램 수행
- (도시공간 조성 프로젝트) 도시 다양한 지역에 대중의 관심과 자원 집중 유도하여 공원, 거리경관 개선, 커뮤니티 센터 등 프로젝트 

수행

‣ 디자인관리체계
- 포틀랜드 기본계획(Portland Plan)을 비롯하여 근린재생계획, 생활권차원의 상권활성화 계획 등 지역의 이슈별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전략과 연동된 계획)
- PDC 기구에서 시행했던 디자인검토, 프로젝트의 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피드백 시스템 강화

되었고 enabling 시스템은 AI도구를 활용한 기술지원체계를 보완해서 운영

‣ 전략계획
- 5가지 목표를 내세운 전략계획에 따라 운영
- (포틀랜드 전역에 건강하고 완전한 동네 만들기) 지역사회 강화 위해 주민 다양성에 대응. 필수상품과 서비스, 교통, 고용센터 및 

커뮤니티 연결. 개방된 공간 제공. 안전하고 깨끗하며 주민 자부심 불러일으키는, 일자리 창출되며 기후영향 줄이는 도시 조성
- (포틀랜드 주민을 위한 고품질 고용 접근성 확대) 포틀랜드의 경제적 경쟁력 활용·유지. 주민을 위한 양질의 고용 기회 창출. 서비스 

부족 지역에 활동 도입
- (유색인종 및 저소득 지역사회의 부 창출 촉진) 고성장 기업의 다양성 확대. 지역 중소기업의 성공률 개선. 소수민족 소유 건설·개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건설 및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
- (21세기 시민 네트워크, 기관 및 파트너십 형성) 교육, 인력개발, 지역 경제력, 인프라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강화
- (공평하고 혁신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기관 운영) 공공자원의 투명한 관리. 역량 유지

출처: Prosper Portland 홈페이지. https://prosperportland.us (검색일: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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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협의체 운영 강화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사례분석 결과 업무지침에는 부서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을 연계하고 장소 단위로 각 부처 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주체 심층면담결과, 행정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
났다. 앞으로 지역발전협약제도가 확대되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통해 공간환경을 스마트 축소 기반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 사업단위로 운영하는 행정협의
체를 지역총괄계획가가 운영하는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체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와 총괄계획가가 공동의장을 맡고 정례회의로 소통을 강화하여 각 부서
에서 추진하는 사업 단위 기획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유지보수-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운영될 수 있도
록 한다. 간사는 사업주관부서가 담당한다. 이 협의체는 법적 구속력보다 실무적 유연성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단순 성과 

분석이 아닌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스템과 함께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디자인평가 개선방안

① 중앙정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대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관련 사전협의제도 도입

사례조사에도 나타났듯이 각 부처에서는 장소단위의 지역개발 사업을 다양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동시에 인접 지역에 수백억 이상의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통합적인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나 관리체계는 미흡하다. 

특히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이나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선도사업과 같이 공간환경 디자인 품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는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공간환경 품질 관리 측면은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 새뜰마을사업 국토부 담당자 면담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에서는 사업의 목
적 실현과 예산집행, 예산의 적정 사용 등에 집중하여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공간환경을 조
성하는 사업임에도 공간의 품질 측면의 평가는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는 새뜰마을사업 이
외에도 공간환경을 다루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대부분이 유사한 상황이다.

공간환경 디자인의 품질 개선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지며, 공간자체의 가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점218)에서 지역활성화 사업에 공간환경을 다루는 국비지원 사업에는 공간환경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에 각 사업별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사업시행지침 등에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 그러나 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전문부서가 없는 부처의 경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

218) CABE에서는 공간환경의 질이 미치는 지역경제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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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기 어려우며,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지자체 단위
에서 시행하는 통합적인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방향과 기준, 가이드라인, 공모지침 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신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신설하거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국가재정사업으로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환경의 품질 향상과 부처 간 유사 사업 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지역 
맞춤형 공간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차원의 공간환경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모기준, 업무지침 및 계획수립 지침에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반영 여부를 전문관이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사전협의제도는 행안부의 재난안전사전협의제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변경 협의제도219) 운
영 사례처럼 각 부처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유사한 사업
을 중복 추진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이다.

이는 공간환경 자체의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도구라기 보다는, 국비지원사업 대상 지자체가 사업을 통
해 좋은 공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도구를 잘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를 평가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환경디자인 사전협의 대상은 대부분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사업구역 단위로 4년간 100억 
규모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협의 대상 사업으로 정하며, 협의주체는 국가가 설치한 
공간환경디자인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219) 이는 정책 분야의 행정기관 사업들을 도입하기 이전에 적절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된 것이다. (김
광성, 김경인, 김민석, 유은영. (2022).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전협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37.)

구분 행안부 재난안전사전협의제도 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주체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 사회보장위원회

목적 재난·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검토 및 투자 우
선순위 조정 → 중복 방지·효율적 투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중복·비효율 방지, 
전달체계 정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협의대상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예산 
사업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제도 
전반

운영형태 예산 사전협의 및 우선순위 설정 중심 제도 신설·변경 협의 및 조정 중심

특징 - 행안부가 총괄 조정 권한 보유- 전문가 위원회 
자문 기반- ‘예산’ 중심 협의

- 복지부와 해당 부처 간 사전 협의- 합의 실패 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제도’ 중심 협의

협의절차

① 각 부처 → 재난안전 사업 예산(안) 제출② 행
안부 검토 및 평가자문위원회 심의③ 투자 우선
순위·중복 여부 판단④ 협의 결과를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

① 지자체·중앙부처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안) 제출② 복지부 협의(중복성, 재정, 전달체계 영
향 검토)③ 합의 시 → 제도 추진④ 미합의 시 → 사
회보장위원회 조정⑤ 필요 시 연구기관·사회보장
정보원 검토 지원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10/safetyBudget/screen.do;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http
s://www.ssc.go.kr/home/kor/contents.do?menuPos=55 (검색일: 2025.2.17.)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7] 사전협의제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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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연계한 마스터플랜 사전검토 제도 도입

지역총괄계획가와 사업단위의 총괄코디네이터가 협업하여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는 개별 사업단위의 공간환경 조성계획이 지역 전체의 공간환경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증 과정을 
거쳐 국비지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단위사업 발굴과 사업계획에 주목하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기 때문에, 공간
환경 측면의 계획수립이 미흡하며 장소단위의 여러 사업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시행됨
에 따라 거점시설의 기능중복, 적정입지 선정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간 조성 이후에
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지역활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택,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공간환경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수립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디자인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투자
협약제도와 연계하여 지자체가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활성화 
세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스터플랜 사전검토 주체는 국가차원에서 설치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센터’가 담당하며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위한 국가지원사업비 300억 원,220) 장소단위 중앙부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221)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마스터플랜 검토를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각 부처에서 예산확정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에 준하는 마스터플랜 또는 법적 
기본계획수립을 승인하기 전에 검토회의나 컨설팅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사업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검토회의의 효능과 단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검토회의를 통해 지자체장이
나 주민리더들의 무리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검토위원 간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경
우 조정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디자인검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
서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나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지역사회문제 발굴의 적정성, 사업발굴의 타당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 공간환경
의 질을 계획단계에서 검토하는 일은 검토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디자인검토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환경디자인 관리체계 운영 기준에 
디자인검토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각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참고하여 사업목표에 따라 검토기준
을 작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검토기준은 생활권설정 기준, 거점
기준 조성, 공공공간 조성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지자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부합하는지, 장소단위의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20)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준하여 금액을 산정했다.
221) 중앙부처 면단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용은 총 사업비 평균 100억 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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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문심사)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선도사업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보완 사항

1차 
검토회의

∙ 발주방식 타당성
∙ 계획범위 설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적정성

∙ 주민공동체 등 거버
넌스 구축 적정성

∙ 쇠퇴진단의 합리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 지역사회 문제발굴
의 적정성

∙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 어촌생활권 설정의 타

당성
∙ 지역사회문제 발굴의 

적정성

∙ 지자체 통합마스터플
랜 수립과 사업구역 선
정의 정합성과 연계성

∙ 지역의 공간수요에 대
응한 본 사업의 공간환
경 조성 및 관리 계획
의 타당성

2차 
검토회의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 대비 예

산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의 적정성

∙ 쇠퇴진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
성, 구체성, 예산
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 대비 예
산계획의 타당성

∙ 거점시설 계획의 
타당성

∙ 핵심의제 설정 및 사회혁
신프로그램의 적정성

∙ 거점시설 등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
업의 타당성

∙ 지역 디자인가이드라
인과의 정합성

∙ 공간수요대비 거점시
설 조성의 타당성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5-8]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검토 기준 사례 및 개선방안

④  마스터플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평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평가는 보통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회의(어촌뉴딜300사업)나 디자인검토회의(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관문심사 회의(도시
재생 선도사업), 사전적격성검토(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는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계획내용을 토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도 제출된 자료의 
논리적 타당성을 근거로 평가된다. 평가는 참여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이나 전공분야에 따라 편향된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행력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
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사회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기획, 사회혁신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직접 실험해 보고, 성과를 검증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간이 필요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기능과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국비지원 사업 이후 공간의 유휴화를 방지하
고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의 기능을 조정, 관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그림 5-5] 사회혁신프로그램 시행절차
출처 : 해양수산부. (2023).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워크숍 자료집.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서수정, 이상민, 정인아, 제현정, 김영

하, 강전민, 이인규. (2023). 2023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해양수산부, p.33을 연구진 재인용

이는 물리적 공간과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이 밀접하게 결합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스터플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절차에 지역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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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디자인평가 수단
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4)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디자인프로세스 개선방안

① 마스터플랜 사전검토 절차와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체계를 반영한 디자인프로세스 정착

그동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는 중앙정부가 국비지원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절차 단계까지 
디자인관리체계가 적용되었다. 중앙정부 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 단계는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공
간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기획의도에 맞게 공간환경이 조성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 드물어 개별 사업지구 단위 내에서 완결형의 물리적 공간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또한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물리적 공간 중심의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이를 
토대로 장소단위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결합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위계적 공간환경 조성과 관리 수단이 정착되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과도한 거점시설 조성이나 
장소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마스터플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면 부처단위의 심의절차나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에 따른 협약절차 이
전에 중앙정부가 설치한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지자체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지역활성화 
사업 마스터플랜의 정합성을 검토
한다. 또한 사전검토 절차를 통해 
인접한 사업구역이 있을 경우, 상호 
시너지효과를 위한 기능과 공간배
분, 공간의 통합적 사용 등 조정이 
가능하다.  사전검토제도로 인해 과
도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총괄계
획가 제도가 운영되는 지역에 한해
서는 지역총괄계획가가 사전검토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
여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림 5-6] 사전협의제도와 사전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활성화 정책
사업 추진절차
출처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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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마스터플랜에는 건축, 조경, 토목, 프로그램 사업 등 다분야 사업과 
법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를 고려하여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 설정한 공간환경 조성 목표
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
후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그동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후평가 시 도시재생사업이나 어촌
뉴딜사업 이외에 예산투입 대비 효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은 미흡했다. 도시재생사업이
나 어촌뉴딜사업 또한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지역의 장소가치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
하는 수단은 미흡하다.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종료 이후 물리적 환경 측면을 포함한 지역활성
화 효과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사업추진 과정에
서 공간환경 디자인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총괄계획가와 개별 사업을 총괄
하는 사업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가 없는 지역활성화 사업에서는 사업추진 담당 행정전담조직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시행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추진성과진단에도 거버넌스
체계 운영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거점공간 기획 단계부터 운영·관리주체 참여

‘지자체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개별 하드웨어 사업
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공간의 운영과 관리’ 단계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추진될 때, 물리적 공간
환경 조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시기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이다. 그동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공간과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유휴공간을 정비하거나 지역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경
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공간 조성 이후에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어
려움으로 이용이 저조한 경우도 많다. 

이는 지자체 차원의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이 미흡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다음으로는 
건축물과 공공공간 등 공간환경 조성 프로세스에서 공간을 이용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참여하지 못
해 운영 단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주체를 사전에 염
두에 두지 않고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공간이 준공된 이후에 운영주체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
다. 이에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추진과정에 지역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참여를 전제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운영 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 주민의견수렴 수준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에 공간환경 디자인프로세스에는 지역공동체를 비롯해 공간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민간사업주체가 공간환경 조성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절차
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중 지역수요맞춤형 시범사업으로 ‘디자인평
가툴(PDAT)’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222)하였으나 일회적인 결과에 그쳤다. ‘디자인평가툴(PDAT)’

을 운영하는 주체도 국토부의 위탁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주체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와 개별 공간 

222) 김상호. (2020).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 디자인관리를 위한 디자인관리도구(PDAT)적용방안. auri brief, (218),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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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단계에 대한 절차를 세부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복지회관 등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
는 공공건축이나 공원 등 행정조직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은 운영자를 기획단계에 참여시키기 
쉽다. 그러나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 특정한 주체를 참여시킬 경우 특혜시
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운영 주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관련분야 전문가의 컨설팅과 
자문, 공간운영에 따른 필요 재원 등 타당성 분석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 참여하는 공간 운영주체는 공간조성 
및 사업운영 착수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공간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마스터플
랜에 반영하고,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처럼 운영단계 이전에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예산지침을 마련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
존의 공간환경 조성 프로세스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분리되어 
시행되었던 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신 운영 주체가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하드웨
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동시에 수립되며, 하드웨어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회 혁신 프로그램
을 운영함으로써 공간 조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는 운영 전략 없는 과도한 시설 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활성
화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됨으로써 국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실효
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기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를 참여시키고 사회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단
위 사업과 공간 조성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가이드
라인이 별도로 없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업무 지침이나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마스터플랜 수립
을 비롯한 공간환경 조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예산 신청 단계에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사전 협의 제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림 5-7]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출처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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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디자인조직 관련 제도 개선방안

① 범부처 차원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방안

n 통합적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적용을 위한 용어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Ÿ 디자인관리체계에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로 용어 정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국가단위의 통합적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와 지자체 단위의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가 위계적인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디자인관리체계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행정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전문가가 아
니면 공공디자인, 건축물 디자인으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 또
한 유사한 반응으로 이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지자체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했던 디자인관리체계가 확산되지 못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는 각 사업의 운영지침이나 마스터플랜수립 가이드라
인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수행자의 관심에 따라 강화되
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을 다루는 법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간환경이라는 용어 정의가 반영되어 있고 디자인관리체계 법적 
근거의 시작인 「건축기본법」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Ÿ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법적 근거를 위한 제도개선

또한 ‘건축디자인기준’을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
여 지자체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련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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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및 디자인관리체계 확대 방안 

Ÿ 「건축기본법」의 민간전문가 역할 확대

지자체단위에서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기본법」 제23조 

구분 기존 개정안

『건축기본법』 제3조 
용어정의 - 

<신설>
7.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란 지역활성화를 위해 건
축물과 공간환경 동법 제4조 1호~3호를 대상으로 장
소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통합된 관
리를 위해 동법 제23조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용하여 
마스터플랜에서 각 공간의 세부기획, 설계, 운영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협업하는 과정을 말
한다.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근거 
마련

제21조 건축디자인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
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
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
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
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
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
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
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건축디자인기준 및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기준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공간환
경디자인관리체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
3항의 기준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 및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및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
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
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는 건축디자
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 및 공
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②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설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장소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 목표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적 측면의 통합적 공
간환경 디자인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위계 설정 및 주
요 내용에 관한 사항(지자체 통합마스터플랜과 장소
단위 디자인기준 설정의 관계)
3,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간환경 디자인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0.)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9] 건축기본법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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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주체 선정방식과 과업내용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우수한 계획수립주체가 사
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지역총괄계획가의 업무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 제도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분야에 한정된 
전문가 위촉 규정을 확대하여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Ÿ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관련 규정 개정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많고 새정부에서는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을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기반의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 수
립을 전제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중소

구분 기존 개정안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
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지역활성
화 정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
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
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
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
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
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
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
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
1.
2.
3.
4. 법제23조 제1항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총괄업
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관련사업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사람
5. 지역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회, 경제, 복지,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관련분야 전공자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
었던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
1.
2.
3.
4.
5.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공간환경디
자인관리체계 운영 총괄
6. 공공건축,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
역 관련 발주방식 결정, 과업내용 등에 관한 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10] 건축기본법 민간전문가 제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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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경우 계획수립이나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역이 많으므로 자율계정의 세출에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
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관련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토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제도
와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핵심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n 국가차원의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앞서 국가차원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를 두고 공간환경디자인관리와 관련한 디자인평가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전문조직으로 
‘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 지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간환경디자인관리위원회’는 「건축기본법」시행령 제10조 분과위원회 중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의 명칭을 ‘공간환경디자인관리분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
터’는 「건축기본법」 제17조의 기획단에서 지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분 기존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
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
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
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
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
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
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
련한 사업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인구감소시대의 통합적 공간관리를 위한 공간환
경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기본법」제3조 제7호의 공
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11]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확대 적용을 위한 방안

구분 기존 개정안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1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에 정책조정분과위원회,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
원회 및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의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디자인 향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관
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
책조정분과위원회, 공간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 및 건
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의 공간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5. 법 제21조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의 기준 설정에 

[표 5-12] 국가차원의 전담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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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정책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지방분권화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
에 있으므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협력구조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관련 심의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구분 기존 개정안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추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관조성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6.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 신설
(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기획단에 법 제21
조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공
기관을 전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처에서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
업의 예산신청을 위한 업무지침 및 계획수립 가이드라
인 관련 사전협의
 2.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관련 컨설팅 
및 자문에의 응답
 3. 공간환경디자인관리와 관련한 연구, 조사업무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42조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관련 지자체 공간환경통합마
스터플랜 사전검토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
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시행령(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 지정 등)
법  조 제1항에 따른 관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공
공기관으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법 제2조
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
기업만 해당한다)
가.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관련 지원업무를 지원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지원업무 운영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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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지방시대위원
회의 구성·운영)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
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건축기본법」제13조의 국가건축정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건축기본법」시행령 
제5조(당연직 위원)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1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적용을 위한 관련 위원회 구성 개정안

②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방안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제도와 함께 지역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건축기본법」
에 지자체 전담조직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자체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에 따라 지역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지역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에서 관련 규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관련부서 협력을 위해 행정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의 조직 관련 기준에 반영한다. 행정협의체는 부자치단체장과 지역총괄계획가가 공
동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과 관련한 정례적인 업무협의와 지역의 통합적 공간환
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구분 기존 개정안

「건축기본법」제24조
지역공간환경디자인
관리단 

-

(지역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제
19조, 제21조, 제23조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14]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방안

2) 디자인평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앞서 제안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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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중 1개소 당 100억 이상 규모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어촌어
항재생사업, 농촌협약제도에 의한 농촌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간환경디자인
관리체계와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공모지침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공간환경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전검토
와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원받는 공간환경 조성관련 사업은 「건축기본법」의 공간환경디자인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자체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구분 기존 개정안

「국가재정법」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사전협의

-

<신설>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사전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개소 당 총 100억 원 지원예산을 요구 할 때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한 규정과 관련한 「건축기
본법」 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의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
과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2. 「어촌어항법」 제47조의 6 어촌어항재생사업
 3.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지방소멸대응지
원 사업
 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상
권활성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15] 국가재정 지원에 다른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사전협의

구분 기존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신설>
⑨ 지방자치단체이 장은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을 위해 미
리 「건축기본법」 제21조에 의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의 기준에 따른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동법 제23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는 지역총괄계획가의 검토의견으로 사전검토를 대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지역자율계정
의 세입과 세출)

-

<신설>
① 
사.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위한 지역자율계정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기본법」제 21조의 공간환경디
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예산신청시 지자체 통합마스터플
랜에 대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동법 제23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
체는 지역총괄계획가의 검토의견으로 사전검토를 대신 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5.7.26.)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5-16]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전검토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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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준 설정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중 법개정안에 반영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기본법」제21조에 의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건축기본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 기준’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도록 제안한다.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기준에 담아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기준 주요내용

기본원칙과 
방향

기본원칙

∙ 인구감소시대의 압축도시 개념 기반의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
∙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측면이 통합된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
∙ 사용자를 우선으로 한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
∙ 좋은 공간환경이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가치 중심의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

기본방향

∙ 지역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총
괄계획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물리적 기반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토대로 사업구역 단위의 지역활성화 정책
사업 추진

∙ 물리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측면의 가이드라인과 지역활성화 사업계
획의 역할 구분과 연계 활용

디자인거버넌스
를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 설치

∙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공간환경디자인분과를 설치
∙ 공간환경디자인분과의 업무
 - 각 부처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이 공간환경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협업
 - 「건축기본법」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기준 설정 관련 자문
∙ 분과위원회는 건축, 도시분야 전문가가 분과장으로 하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성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운영

∙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을 위한 지정
∙ 국토교통부는 센터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
∙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주요 업무
 - 지역활성화 정책사업관련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전협의제도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전검토 지원
 -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관련 성과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와 관련한 연구
 -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 운영 및 디자인관리체계 운영 지원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 
설치

∙ 자치단체장 직속 기관으로 설치
∙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장은 지역총괄계획가가 맡고 행정지원을 위한 부서 책임

자는 국장급으로 둠
∙ 주요업무
 - 지자체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 지역총괄계획가 운영
 -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각 부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민간전문가 운영

∙ 지역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위촉 및 운영
∙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위촉
 - 사업별 전문역량 기준에 맞게 위촉하고 중앙정부가 위촉하는 경우 지자체 내에 

적정한 전문가 추천

[표 5-17]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전검토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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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준 주요내용

행정협의체 운영

∙ 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에 행정협의체를 구성, 운영
 - 협의체 위원장은 관리단장이 맡고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해당 사업 담당부서

가 간사 역할 수행
∙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부서 공간환경관련 사업 조정 및 협의
∙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체는 별도 실무위원회로 구성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업
추진체계와 관계

∙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사업추진체계에 지자체 총괄계획가가 참여
∙ 공간환경 관련 부분은 지자체 총괄계획가가 전체 조정, 관리 업무 수행

공간환경조성 
프로세스

원칙

∙ 장소가치 중심의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수립과 개별 장소단위의 지역활성화 정책
사업구역의 공간조성 연계 확보

∙ 물리적 토대로서 공간환경 조성과 사회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사업계획의 정합성 
확보

∙ 운영자 중심의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자체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주요 내용

∙ 지역사회문제 발굴 및 핵심의제 도출
∙ 지역의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역자원 조사
∙ 지역활성화를 위한 핵심 장소 발굴 및 디자인검토 중점관리구역 설정
∙ 공간환경디자인관리를 위한 지자체 단위 디자인검토 중점관리구역 설정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요구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르되 지자
체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과 정합성 확보

∙ 공간환경 조성 관련한 단위사업은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성과를 토대로 
공간계획

∙ 공간환경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지역활성
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 계획

개별 공간 조성 단계
∙ 건축물 이외의 모든 공간조성에 대해서는 기획,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단계를 이행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환류체계

공간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수단

사전협의제도

∙ 각 부처는 신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관련 재정신청 시 사업기획, 사업관련 업무
지침이나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에서 검
토를 받아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진행

∙ 사전협의를 위한 관련 내용
 -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디자인전담조직 운영방안, 계획수립 프로세스, 공

간환경 질 향상을 위한 평가수단 등

사전검토제도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지원을 위
한 통합적 공간환경마스터플랜 사전검토 

디자인검토제도
∙ 지자체 공간환경 통합 마스터플랜과의 부합성, 연계성
∙ 지역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 운영프로그램과 시설계획의 정합성과 타당성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
적 공간환경 조성 및 관리 기
반의 모니터링

∙ 부처별 사업관리를 위한 지원기관 주도의 모니터링과 공간환경디자인관리센터 
협업 체계

통합적 공간환경 관리 측면의 
성과관리 방안 ∙ 사회적측면, 공동체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설정 방안 제시

출처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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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1. 연구성과 

2. 연구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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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성과

본 연구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서 적용
된 디자인관리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전환기에 대응
할 수 있는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디자인관리체계는 초기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지니던 ‘시각적 개선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장소단위
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수단으로 도입했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도시
재생, 농어촌 정비사업 등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건축기본법」 
제23조의 민간전문가 제도에 기반한 지역총괄계획가 제도가 지자체에 정착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공간환경 조성정책을 시설 단위의 미관개선에서 지역 단위의 통합적 공간관리 계획 수단으로 전환시킨 

중요한 제도적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디자인관리체계를 도입한 영주시 사례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영주시는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통합마스터플랜에 따라 원도심 
내에 생활 SOC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변 건축행위를 유도하였으며 주민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특히 행정전담조직 담당자들이 제도 운영에 대한 효능감이 커 타부서로 이동하더라도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심층면담 결과 지자체 내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사업 추진체계와 지역총괄계획가 중심의 디자인관리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은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만 디자인
관리체계가 적용되고, 이후 단위사업으로 시행되는 개별 시설물의 설계·시공 단계에는 디자인관리체계
가 적용되지 않아 마스터플랜의 기획의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순환보직과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행정절차 밖에서 
활동하는 지역총괄계획가는 실질적 조정 권한 없이 자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조성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운영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점도 
디자인관리체계의 한계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시설 완공 이후 운영주체가 부재하거나 역량이 부족하
여, 상당수의 공공건축물이 유휴화되거나 단기 활용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영주시 사례에서도 물리적 환경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상권 회복이나 관광객 유입 확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되지 못했고, 주민 조직의 운영 역량 부족이 시설 활용도의 한계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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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디자인관리체계가 ‘만드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지속시키는 것’의 전략이 여전히 미비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디자인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와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축소 기반의 공간환경 관
리’를 기반으로 ‘지자체 총괄계획가 중심의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행 제도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건축설계로 인식된다는 문
제인식에 대응하여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는 공간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로 명칭과 개념을 확대하고, 「건축기본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위상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조정·총괄 역할을 공간환경 영역으로 확장하
고, 다학제적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개선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
하였다. 

둘째, 디자인조직 측면에서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전담기관 설치방안을 제안하였다. 전담
기관은 중앙부처에서 공간환경조성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할 때 공모지침과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하도록 컨설팅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평가, 홍보와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산하에 ‘공간환경디자인관리 
운영지원센터(가칭)’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책임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총괄계획가가 단장을 맡는 ‘지역공간환경디자인관리단’을 자치단체장 직
속으로 설치하여,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계획·시행·운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건축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셋째,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의 실행력 확보와 평가·환류체계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국비지원 
신청을 할 때 마스터플랜이 지역 전체의 공간환경전략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마스터플랜 사전
검토제도’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는 각 부처에
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신청 단계에 
운영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도를 제안하였다. 

넷째, 하드웨어 조성보다는 공간 운영이 우선되는 디자인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시설의 유휴화를 방지
하고 지속가능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사회혁신프로그램과 같이 소규모 프로그
램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공간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기본법」, 「국가재정법」,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디자인관리체계를 ‘정책(Policy)–프로세스(Process)–조직
(Organization)–평가(Evaluation)’의 네 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공간환경 관리체계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디자인관리체계의 10여 년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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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는 디자인관리체계가 물리적 환경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지역운영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는 단순한 사업 
관리도구가 아니라 공간환경 관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조건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활성화정책은 더 이상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어떻게 
유지·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통한 공간환경
의 질 향상은 지역의 사회적 회복력과 경제적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관리체계가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성과 분석을 위한 심층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 추적
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디자인관리체계를 적용한 중소도시가 영주시 이외에 적용시기가 오래되지 않
아 비교 대상을 찾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여건 도입 전에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해야 하나 성과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정
책 도입 이력이 짧아 참여주체 면담결과를 기반으로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간
환경디자인관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공간환경 가치향상 측면의 성
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수단 및 지표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주체 심층면담 결과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를 통해 수립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에 대한 실효성, 

지역의 공간환경 질 향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환경마스터플랜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거버넌스 기반의 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공간환경마스터플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공간환경마스터플랜과 지자체 법정계획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을 비롯한 지역활성화정책 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계획수립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디자인관리체계 운영방안이 지역
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소단위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작성 방향 및 실행력 강화 방안 관련 

연구, 사전협의제도 및 사전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발전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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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ing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for Creating an 
Integrated Built Environment in Regional Revitalization Public Projects

 Seo, Soojeong   Son, Eunshin   Park, Ilhyang   You, Ye-seul   Shin, Sungeun   Lyu, Hyeon-Suk   Jin, Yeong-Hyo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applied in Korea's regional revitalization 

public projects over the past decade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in 2007,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to respond to the transition period characterized by population decline and 

super-aging.

Following criticism that public design policies had been overly focused on 
individual, visual aspects such as signage improvements and facility exterior 
renovations, thereby failed to contribute to comprehensive spatial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t the “place” unit level, the “Public Sector Architectural 
Design Standards” were emerged in 2009, introducing a new “design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 centered on key elemen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ster planners (private sector experts), standardization of design processes, 
establishment of governance structures, and development of integrated master 
plans. Soon, it began to spread to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rough the 
“National Territorial Environmental Design Pilot Project.” Subsequently, this design 
management system was applied as a core methodology in various ministries’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projects, includ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rural/fishing village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several limitations were 
exposed during this process. As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s themselves tended 
to focus on identifying individual projects and executing budgets,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came to be perceived as a secondary procedural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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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 case of Yeongju city, the first nationwide project 
to adopt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particularly demonstrates the system’s 
practical effectiveness. By applying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Yeongju city 
improved access to community SOC within the original downtown area according 
to the integrated master plan, thereby guiding surrounding building activities and 
contributing to higher resident satisfaction with living conditions. Notably, the 
dedicated administrative staff felt a strong sense of efficacy in operating the 
system, thus continuing their efforts to apply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even 
after transferring to other departments.

However, despite these achievements, in-depth interviews with a number of stakeholder 

revealed a limitati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s 

driven by various departments were not organically linked to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regional master planners within the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critics 

noted that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was applied only during the master plan 

development phas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nce individual facility projects entered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s, the system was no longer implemented, making it 

difficult to ensure that the master plan's design vision was actually realized. This disconnect 

arose from diminished project continuity caused by staff rotations and departmental silos 

with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dditionally, regional master planners, who operated 

outside formal administrative channels, typically functioned in advisory capacities and 

lacked substantive authority to coordinate implementation.

Moreover, the failure to organically integrate hardware-focused spatial 
development with software-focused operational systems was identified as another 
limitation of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After facility completion, the absence 
of operating entities or insufficient operational capacity often resulted in public 
buildings becoming idle or being utilized only for short periods. In the Yeongju 
city case, while improvement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were achieved, these 
did not translate into economic ripple effects, such as a revitalization of the old 
downtown commercial district or an increase in tourist influx. The lack of 
operational capacity within resident organizations further limited facility 
utilization. These outcomes demonstrated that while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succeeded in “creating” spaces, strategies for “sustaining” them remained 
inadequate.

In response to these operational issues and changing policy condition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were proposed. The core principle is to op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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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manage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centered on the regional master 

planner,’ based on ‘smart downsizing-based built environment management.’ First, the 

current system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 where the term ‘design’ is perceived solely as 

architectural design. It should expand its name and concept to a ‘Built Environment Design 

Management System’ to integrate and manage projects related to built environment creation 

carried out by various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This study proposes explicitly stating 

the system’s basis in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to strengthen its legal status.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coordination and oversight role of private 

sector experts into the built environment domain and improv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to allow multidisciplinary experts to participate, thereby enhancing the system’s flexibility.

Second, regarding design organizations,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a dedicated 
central government agency to support the integrated coordination and 
management of regional revitalization public projects currently implemented 
independently by various departmen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agency 
would support central ministries in integrating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into 
their policy frameworks-specifically into competition guidelines and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s- when planning built environment-related initiatives. 
Additionally, the agency would monitor and evaluate project performance, 
promote the system, and provide relevant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short 
term, the proposal suggests establishing and designating a ‘Built Environment 
Design Management Operations Support Center (tentative name)’ under the 
National Architecture Policy Committee. In the long term, this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this as a dedicated responsible agenc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is study advocat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This includes establishing a ‘Regional Built Environment Design 
Management Unit’ directly under the local government head, led by the regional 
master planner. This would institutionalize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and 
ensure organic linkage between planning,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Thir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power of the built environment design 
management system and establish an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this study 
recommends linking the ‘Master Plan Pre-Review System’—which reviews whether 
master plans align with the overall regional built environment strategy plan when 
local governments apply for national funding—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system. In addiction,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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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s a ‘pre-consultation’ system. This system would require ministries to 
review operational guidelines and manuals during the budget application stag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y projects to ensure the built environment design 
management system can be applied.

Fourth, a design process prioritizing space operation over hardware construction is 

proposed. To prevent facility under-utilization and ensure sustainable space use, it is crucial 

for the operating entity to participate from the planning and design stages. Specifically, it 

recommends  procedures to verify the necessity and operational methods of spaces through 

small-scale programs or pilot projects, such as the social innovation program under the Pilot 

Project for Enhancing Fishing Village Vitality, before constructing facilities. To this end, 

amendments to the 「the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National Finance Act」, and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re underscor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built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s by structuring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into four pillars – ‘Policy

–Process–Organization–Evaluation’ – based on past achievements. It also holds policy 

significance by empirically verifying over a decade of changes in the design management 

system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is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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